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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목

○ 공직자의 윤리는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즉 공직에

의 취임 이 에서부터 공직 재직 ,그리고 퇴직후에 이르는 과정에

서 공직윤리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 에서 우리의 경우,그 동안 특히 퇴직후에 있어서의 공직윤리에

한 논의가 상 으로 취약하 다고 할 수 있음.

○ 공직자가 공직을 퇴직한 후,재직 의 직무와 직 으로 련된 업체

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공직자로 재직 이었던 공공기 과의

유착 계를 지속 으로 형성하여 결국 부패의 발생을 비롯한 이해충돌

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공직유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철 한 감독권 행사를 제

약,도덕 해이로 인한 방만한 운 을 래할 가능성이 있음.

- 리사기업체의 경우,경제 ․행정 특혜 편의제공 등을 통해 특

정업체에 부당한 업상 이익과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음.

○ 퇴직공직자의 직무 련업체로의 재취업 상은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축 된 개인의 문성을 민간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정 인 측

면도 있으나,그 이 에 공직 재직 의 인맥을 통한 청탁․알선,로비활

동에 주력함으로써,이해충돌의 야기는 물론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

될 부정 인 측면도 크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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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퇴직공직자 재취업 상과 한 련이 있는 행제도(퇴직공

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 을 분석,개선․강화함으로써 공직 재직

은 물론 퇴직 후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여,공직자의 재직 혹은

퇴직후의 이해충돌 부패발생 소지를 사 에 방함으로써 정책결

정․집행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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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범

○ 본 연구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한 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데 있음.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범 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음.이에 해서는 본 연구와 련한 제안요청서에 기본 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는 에서,이를 기 로 정리하 음.

① 국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 황 검토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 체제 반에 한 운

황을 검토,분석함.이를 해서 보다 구체 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으로 행 제도와 운 상황을 분석함.

-헌법기 (국회, 법원,헌재,선 )의 취업제한제도 운 체제 개

-지방자치단체( 역․기 )의 취업제한제도 운 체제 개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 황 반사례 악

② 외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검토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에 한 제도는 우리보다 앞서서 선진 외국에

서 먼 도입,운 하고 있는 제도하는 에서,선진국에서의 련 제도

의 운 상황에 한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음.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등 련국가에서의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해서 다음

의 사항을 심으로 조사하고자 함.

-취업제한제도 운 시스템 운 기

-취업제한제도 용 상 공직자 범 그 숫자

-취업제한 상 리사기업체기 의 설정기

-공직유 단체,비 리 법인도 취업제한 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8․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취업제한기간 퇴직 담당업무 설정기간

-취업업체와의 업무 련성 단기

-취업에 한 개념 정립여부 그 내용

-자격증(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에 한 취업

제한여부

-(비상근)자문․자문형태의 취업에 한 규제여부

-취업제한규정 반시 처벌조항 처벌수 등

③ 행제도의 문제 분석 개선방안 제시

○ 의 논의를 토 로 행 제도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체 인 문제

에 한 분석을 실시함.

(1)취업제한 상기

○ 공직유 단체를 취업제한 상기 에 포함시킬 경우 정범

○ 비 리법인(사립학교․병원 등)을 취업제한 상기 에 포함시킬 경우

정범 구체 상기

○ 공직유 단체 비 리 법인을 포함시킬 경우 상되는 법률 ․정책

문제 응논리

○ 취업제한 상 리사기업체 선정기 (자본 ․외형거래액)조정방안

○ 리사기업체 선정기 을 조정할 경우 련사항 악

○ 주요국가의 유사입법례 운 실태 악

(2)업무 련성 단기

○ 공직유 단체 비 리법인을 취업제한 상기 에 포함할 경우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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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련성 단기 정립 필요성 여부 그 단기 제시

○ 검찰․경찰 등 조사,수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업무 련성

단기 정립

○ 선거 리 원회 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업무 련성 단기

정립

○ 업무 련성 단기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제7호를 보완․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 기 별(재경부․건교부 등)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추가가

필요한 업무 련성 단기 제시

○ 업무 련성 단기 을 직 ․직 (장․차 /1 이하)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성 여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 인 기

○ 행 업무 련성 단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조항 검토

○ 주요국가의 유사입법례 운 실태 악 등

(3)‘취업’의 개념 확인 차

○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의 개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되,(비상근)자

문․고문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외에 취업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 인 안(국

세청 등)제시

○ 취업의 개념 취업확인방법과 련된 해외 유사입법례

(4)취업제한제도 련기간 조정방안 검토

○ 업무 련성 단기 의 제가 되는 퇴직 담당업무의 기간( 행 3년)

을 연장하는 경우 정한 설정기간 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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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 행 2년)을 연장하는 경우 정한 설정기간 그

논리

○ 련기간을 연장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업의 자유 등에 한 침해

여부 그 응논리(국내외 련 례 검토․제시)

○ 주요국가의 유사입법례 운 실태 검토

(5)기타 취업제한제도와 련된 사항 검토

○ 취업제한규정을 반한 퇴직공직자 리사기업체에 한 처벌조항과

련된 해외 입법례 검토

○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할 경우 병행 개정되어야 하는 다른 법률(변호사

법․공인회계사법 등) 그 개정방향

○ 취업제한제도 반여부에 해 사회 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 수집

분석․검토

○ 기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해 필요하다고 단

되는 사항에 한 제안

④ 법 쟁 사항 검토․종합

○ 퇴직후 취업제한 조치와 련하여 일각에서는 헌의 소지 혹은 기본권

의 침해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따라서 본 연

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인 쟁 사항에 한 분석도 매우 요함.

○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업의 자유(국내외

련 례 포함)침해여부

○ 자격증(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에 한 취업제

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공직유 단체 비 리 법인을 포함시킬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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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취업제한제도를 개선․강화할 경우 병행 개정되어야 하는 다른 법률(변

호사법․공인회계사법 등) 그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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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 추진체계

○ 동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체계 속에서 진행됨

연 수행 본방향 정

사례법,제도

결과 보

조적 원

대안 도출/논

2차 료수집,공

초 료 수집,공

전문가
토론회

대안

최종 보고 /보고

정책화
가능

원
터뷰

련
터뷰

<그림 1>연구 수행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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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직자의 윤리확보와 이해충돌의 회피

제1 「이해충돌 회피」제도화의 필요성

1.기존 윤리 련 제도의 한계

○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한 법․제도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즉 많은 법률들이 명

목상으로 존재하고 특별한 사례에 해서만 아주 외 으로 용되는

등 보편 인 윤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일반 인 범죄행 를 다루는 형법상의 공무원 범죄에 한 조항이

그 나마 처벌이라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그런 에서 우리

의 경우 공직자의 윤리나 부패문제에 해서는 반 으로 소극 인 입

장을 보이고 있으며, 극 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권한의 요성을 고려한다

면,이와 같은 부패방지나 윤리 제고를 한 제도화의 미비나 혹은 축소

지향 인 근은 문제를 지닐 수 밖에 없음.즉 명백한 범죄행 에 한

응만이 아니라,형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비윤리 행 등에 해서

도 보다 극 인 응과 제도화가 필요할 것임.

○ 물론 그 동안 이를 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님. 를 들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은 이를 반 하고 있음.문제는 이들

이 여 히 그럴듯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 과 한계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부패문제에 한 효과 응과 윤리성 제고를 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작동하는 데는 근본 인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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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에 해서 기존의 법․제도

들은 제 로 응하지 못하고 있음.이해충돌의 문제는 이미 상당수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윤리성을 해하는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으며,이것

의 해소를 한 다각 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우리도 외는 아님.

○ 를 들어서 공직자윤리법은 단순히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데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이를 통해서 ( 재 혹은 잠재 인)공직자

의 공직수행과 련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 에 확인하기 한 제도

임.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이와 같은 제도들은 공직자들의 재

산의 많고 음,혹은 법한 조성에 한 단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이해충돌의 회피에 해서는 제 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장 과 련하여 제기되었던 이해충돌의 발생 문제에 해서 행

법체계는 응하지 못하고 있음.시민단체가 신임 장 의 이해충돌

의 해소를 하여 련 주식의 매각을 요구하는 것에 해서,당사자나

혹은 일부 여론에서는 재산권의 침해니 혹은 자유권의 침해니 하면서 부

정 인 입장을 보이지만,미국은 법․제도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음.

○ 한국과 미국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직을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되는 수 의 엄격성 정도임.공직자에게 보다 높은 수 의 윤리성을

요구하고,나아가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니고

있는 근본 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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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책임성 확보

○ 공무원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상에 한 갈등을 경험함.한편에서

는 공무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

회를 구성하는 사인이기 때문임.사인의 신분에서는 자신만을 표하면

되지만,공무원의 신분일 경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집단)을 표

혹은 리해야 함.

○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conflictofinterest)”,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에 앞서

서 사회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함.공리주의 이 표 인 것이기는

하지만,공무원은 자신에게 공무처리에 한 권한을 임한 사회를 한

선택을 하여야 함.

○ 그러나 실은 이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음.즉 공익과 공무원 개인의

사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 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발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임.문제는 이해충돌

이 결국 비윤리 행 나 극 인 부패의 형태로 발 한다는데 있음.

○ 우리의 경우 부패문제나 윤리문제에 한한 주로 결과주의 입장을 취

하고 있어서, 반 인 제도의 형성이 감시(감사), 발,처벌 심으로

되어 있음.이것은 부패방지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

이고 낮은 확률의 게임임.이와 같은 결과주의 근이 갖고 있는 장

도 있지만,그것은 극히 제한 인 것일 수밖에 없음.부패 발생 이 단

계에서 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며,그래서 공직윤리가 보다 강조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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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은 이와 같은 방 지향 인 의무론

입장에서의 근임.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 을 지니고 있음. 표

인 것이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미비임.즉 이들 법들이

방 기능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 로 정의하고,이해충돌을 해소하기 한 제 로 된 규정과 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 이에 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은 하나의 필요조건이며,더 요한 것은 "이해

충돌“의 정의와 용인 것임.이러한 것들이 제 로 법제화되지 못하

기 때문에,시민단체는 장 의 이해충돌 문제를 결국 통령의 정치

단이나 당사자의 도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해충돌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그것이 부패유인 인 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성실성,신뢰성의 상실을 래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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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1.이해충돌의 의의와 유형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이 증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즉 이해

충돌)가능성이 증 되고 있음.여기서 이해충돌(conflictofinterest)의

회피는 이익충돌,이익갈등,이익상충,이해상충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일반 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를 다수가 사용하고 있음.

○ 사 의미로 이익충돌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이익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서,한 사람 내에서 혹은 두 사람 이상간에 발생하기도 함(Davis,

1998:589).이러한 이익충돌은 한 사람의 특정한 이익이 다른 사람을

신해야 하는 자신의 한 활동을 방해하는 성향을 갖는 상황을 의미

함.이러한 측면에서 이해충돌의 주요 구성요소는 계, 단,이익,

한 행동 등이다.이러한 이해충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Davis,1999:24).

○ 첫째,실질 이해충돌(actualconflictofinterest)로서, 재 발생하고 있

고,과거에도 발생한 이익충돌의 경우를 의미한다.

○ 둘째,외견상 이해충돌(apparentconflictofinterest)로서,공무원의 사익

이 부 하게 공 의무의 수행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익충돌

의 상태로서,부정 향이 재화된 것은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 셋째,잠재 이해충돌(potentialconflictofinterest)의 경우로서,공무원

이 미래에 공 책임에 련되는(갈등 야기하는)일에 연루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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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이해충돌은 “공무원들에 공 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

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 이해의 충돌”을 의미함.따라서 개념상 추

상 이고 한 용의 범 에 한 논란의 여지가 많음. 를 들어서 공

무원행동강령상의 규정 에서 “직무 련성”이라는 개념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그것도 여기서 언 하고 있는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의 포 성에

기인하는 것임.

○ 한편 OECD(2003:53)에서는 “공무원의 공직과 사 이익 사이의 충돌로

서,공직자의 사 이익에서 나타나며,이 이익들은 공직수행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보다 구체 으로 정의하고 있음.이와 같

은 일반 정의와 달리,뉴질랜드 같은 경우는(OECD,2003:54-55)맞춤식

근(tailoredapproach)이라고 해서, 용되는 역별로 이해충돌을 상이

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해충돌 회피의 가장 기본 인 원칙은 “ 구도 자신의 사건에 하여

결할 수 없다(Noonemayjudgehis/herowncase)”임.이러한 원칙

은 자신만이 아니라 부 한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과

여타 사 련자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으로 인식됨.그리고 이러한 원칙

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분립 원칙과 최근에는 공-사 부문의 증

에 따른 구축되는 거버 스에도 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

음.(OECD,2003:1-3)

○ 이해충돌의 회피에서 “회피”는 충돌되고 있는 이해 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함.즉 이해충돌에는 기본 으로 “ 계‘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음.즉 여기서의 계는 공무원 본인에 있어서의 공 의무와 사 이

익의 계,공무원과 타인(기업가든,친척이든)과의 계 2가지를 모두

포함함.이러한 계 속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이해충돌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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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기 해서는 이와 같은 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이것을 통

상 ”회피(avoid)"라는 용어로서 정의하고 있음.

3.이해충돌의 발생과 부패

○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고,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 인 것임.

즉 아무리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싶어도 자신의 이익이 직 련된

다든지,아니면 본인이 잘 아는 사람과 련된 경우에는 여기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수행하기 어려움.이해충돌의 회피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한 방 인 제도 조치로서 이해됨.

○ 물론 이와 같은 이해충돌이 바로 부패문제나 윤리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직 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음.때문에 공직 임용 상자에 해서,임용 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재산과 련하여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할 경

우, 부분 자신은 소유재산과 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아직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해충돌의 극 회피를

거부함.나름 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문제가 발생한 후에 응

하는 것은 의무론인 이해충돌의 회피가 지향하는 가치는 아님.

○ 왜냐하면 부패행 나 공정성을 상실한 비윤리 행 가 발생한 후에 이

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결과주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

이 아니기 때문임.즉 이해충돌 회피의 법제화,제도화에 있어서는 행

의 고의성,자의성,결과에 한 단을 처음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한 법제화의 기본 인 입장이기 때문임.

○ 이해충돌의 회피 문제를 강조하는 요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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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리인 계(제도)의 신뢰성을 제 로 유지하

기 해서임.즉 이해 충돌의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은(즉 공무원들을

말하며,기업체의 직원들도 표와의 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리인의

신분이다) 모두 소 리인(agent)의 신분으로서 주인(principal)과 계

를 맺고 있음.

○ 주인과 리인간에는 신탁에 의한 리,즉 임의 계가 설정되어 있

으며,그 리의 계는 상호간의 신뢰성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이해

충돌은 이와 같은 신뢰성 있는 리인 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표 인 요인으로 작용함.

○ 물론 논란이 되었던 장 들의 경우, 통령과의 계에 의한 리 계만

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에서의 복 리인의 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해충돌에 처하고 있는 장 의 임명권을 가진 주인격인 통령에게 처

리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통령과 장 간의 직 인 리 계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장 과 국민은 복 리의 계라는 에서,

시민단체가 이해충돌의 회피를 요구하는 것은 보다 궁극 인 리 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따라서 해당 장 이 직 리 계

에 있는 통령의 신뢰에 근거하여 시민단체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결

국 국민과의 리 계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 주인은 리인의 성실한 신탁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하여 리인에

하여 일정한 요건을 주장할 권한을 갖고 있음.그 표 인 것이 바로

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주인(국민이나 통령)을 배반할 수 있는 “이해

충돌”에 직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임.

○ 즉 근본 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사람이 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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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부득이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 거나 사 에 이해충돌의 가

능성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의 해소를 요구해야 함.이것

이 바로 이해충돌의 회피임.

○ 어도 민주주의의 근간에 비추어 본다면, 이해충돌의 회피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원래부터 이해충돌은 없어야 하며,부득이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는 행 를 하거나,그것이 불가능하

거나 혹은 이해충돌의 회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리인 계를 철회하

는 것으로서 보다 극 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논란이 되었던 일부 장 의 경우,문제의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은 이 문제를 민주주의 정신에 근거하는 리인의 실패 문제로 보지 못

하고 있음.혹은 국민과의 계(즉 복 리의 계)보다는 임명권장인

통령과의 직 인 리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나 이것의 회피

문제에 해서 보다 직 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우리의 경우

리인의 문제에 한 인식이 희박함.이것도 이해충돌의 문제에 한

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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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이해충돌의 발생 역과 회피 방식

1.이해충돌의 발생 역

○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발생은 다양한 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크게

분류하면 공직에의 입직단계,재직 ,그리고 퇴직후의 단계에서 이해충

돌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통상 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공

직 재직 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공직의 특성상 입직단계

와 퇴직후의 단계에서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물론 이와 같은 입직 혹은 퇴직후의 이해충돌은 재직 의 직무와 별개

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게 연 되어 있음.즉 공직자의 직무 수행

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는 재직 의 사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입직 의 상황 퇴직후의 상황과도 하게 련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해서는 각 단계별로 논의하는 것

이 필요함.

○ 입직 의 이해충돌문제는 주로 공직자가 입직 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입직후 담당하게 될 직무와의 이해충돌 문제로서 논의될 수 있음. 를

들어서 장차 등 고 직으로 임용이 정되어 있는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식 혹은 부동산)과 담당하게 될 직무가 이해충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정보통신 련 주식을 보유한 인사가 련 부처에 임용될

경우,이 공직자가 주도하는 정보통신 련 정책은 공정성 여부와 상 없

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음.우리의 경우,이 제도

는 재직 인 공직자를 상으로 한 것이라는 에서,미국 등에서의 제도

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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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해충돌도 역시 앞서의 경우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음.즉 재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사 인 이해 계

가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사 인 재산만이 아니라 사 인 연고 계도 공 인 직무

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이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해 계

직무에 한 회피규정을 두어서,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은 물론 이에

한 회피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퇴직후에도 공직자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음.퇴직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은 크게 2가지로 나 어서 논의될 수 있음.하나는 퇴직

후에 재직 지득/확보하고 있는 공 인 정보와 권한을 퇴직후에 사 인

이익을 하여 활용하거나 혹은 공익에 반하는 목 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며, 다른 하나는 퇴직후 특정기업이나 단체에의 고용을 상(혹은

약속)하여 재직 에 이 기업에 하여 표면상 공정하게 보이는 이권(인

허가권 등)을 부여하고,퇴직후에 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나 수 있

음.어느 경우이든 이와 같은 행 는 공직자로서 추구하여야 할 공직 수

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공직을 사 인 이익을 하여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에서,퇴직후라 할지라도 재직 과 유사한 이해충

돌 회피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에서 보면,공직자에게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은 입직 의

상황에서부터 재직 ,그리고 퇴직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

에서 나타날 수 있음.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이해충돌 회피를

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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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해충돌의 회피방식

○ 이해충돌의 회피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소

“주인- 리인"이론이라고 할 수 있음.즉 공직자에게 있어서 이해충돌이

라는 것은 결국 리인인 공직자가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리인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

될 수 있음.

○ 리인 이론의 입장에서,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에 해서는 크

게 2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음.즉 리인의 입장이냐 혹은 주인의 입장

이냐에 따라서 구분됨. 를 리인의 입장에서는 련된 주식이나 재

산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는 소극 회피의 방식이 있

을 수 있음.

○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리인 계를 아 철회하거나 혹은 리인의

직무를 변경하여 이해충돌의 해소하는 극 인 회피방식이 있음.그러

나 리인 계의 철회가 갖고 있는 실 인 어려움을 감안하면,이해

충돌 회피의 법제화와 련해서는 소극 회피와 극 회피의 2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재 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고 직 공무원에 해서는 제한 으로 인

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름.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자격이나 능력 등에

한 검증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직무수행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 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요한 의미도 내포되

어 있음.

○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차가 바로 국민

의 직 리 계에 있는 의원들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임.비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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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문회의 결과가 임명권의 행사에 해서 직 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리 민주주의의 기본 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

은 마땅히 존 되어야 할 것임.

○ 이해충돌은 그 자체로서 요성을 지니고 있음.체계 인 이해충돌 회피

제도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당연히 이해충돌

자체를 윤리성 확보를 한 핵심의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우선하여 강조하는 것은 아님.같은 논리로서 비실명의

차명거래를 처벌하는 것은,그 자체로서도 법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

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요성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임.

○ 앞서 언 하 지만,이해충돌은 공직에의 입직 ,재직 ,그리고 퇴직후

등 다양한 역에서 발생가능하다는 에서,이와 같은 단계별로 이해충

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할 수 있음.

○ 먼 입직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해서는 백지신탁

제도의 경우처럼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련 주식이나 자산을 처분하거

나,혹은 이해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물론

이것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입직 에 공직 후보자가 처하고 있

는 상황과 담당하게 될 직무간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에 한 체계 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직 의 이해충돌 방지와 련해서는 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해소방

안이 제한 이나마 제시되어 있음. 를 들어서 담당하고 있는 특정 직

무와 자신의 사 인 이익이 충돌할 경우,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혹은 상 자에게 보고하고 투명

하게 처리하는 등의 안을 들 수 있음. 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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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해충돌의 방지를 하여 이해 계 직무의 회피,특혜의 배제,이

권개입 등의 지,직무 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외부강의 등

의 신고, 의 차용 지 등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 퇴직후 발생가능한 이해충돌의 방지를 한 가장 표 인 규정은 행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후 취업의 제한에 한 규정임.즉 행법에서는

퇴직후 2년간 퇴직 3년동안 담당하 던 직무와 한 련이 있는

리사기업체에 한 취업을 지하고 있음.물론 행 법률상 많은 허

이 있지만, 재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공직자의 퇴직후 발생 가능한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참고로 이해충돌의 방지를 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가 국가별로 운 되

고 있는데,OECD의 경우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0 5 10 15 20 25 30

Blind Trust

투명성 제고

무 이동

사임

사익의 제한.포

선물, 혜택의 거절

방법

가수

자료:OECD(2003).ManagingConflictofInterestinthePublicService.p.74.

<그림 2>이해충돌 해소의 수단(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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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OECD국가에서의 이해충돌 련 법규들

형태 국가별 구체 법규

기본 법규

(법령 등)

․폴란드 :공무원법(1988),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의한 기업

활동 제한 법(1997)

․터키 :이익의 선언과 부패방지에 한 법(1990)

․오스트리아 :공무원 강령,사법강령

․미국 :형법 뇌물,독직과 이익충돌 규정(Title18,Ch.11,)

․아이스랜드 :공무원법(1996),행정법(1993)

․그리스 :공무원 강령(법 2683/1999)

부수 법규

(지시,규정 등)

․독일 :연방행정상 부패방지에 한 조항(1998)

․미국 :공무원의 윤리 행동의 원칙(통령지침 12731/1990)

법 문서

(령, 정 등)

․캐나다 :하원의 상설 규정

․스웨덴 :공공부문 특별 정

․아일랜드 :재무부 회람

․덴마크 :옴부즈만 연례 보고서

행동강령

․아일랜드 :정부가 승인한 각료 핸드북(1998)

․캐나다 :공무원의 이익충돌과 퇴직후 고용에 한 강령(1994)

․ 국 :공무원 리강령(1995)

․미국 :공무원의 윤리 행동의 표

비법 인 문서

(지침,조언 등)

․캐나다 :윤리감독 의 지침

․미국 :비공식 자문서,비망록 등(OGE),비망록(법무부)

․덴마크 :각료와 공무원간 계에 한 가이드라인(1998)

자료 :OECD(2003).ManagingConflictofInterestinthePublicService.

pp.46-47의 자료를 재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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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와 개요

제1 취지 목

○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가 퇴직 후 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

시 취득한 기 정보 혹은 인 계 등을 이용,특정기업 혹은 사 이익

을 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공직에 한 신뢰 하를 막고자 하

는 것임

○ 공직자가 재직시 알게 된 정보는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

고,가까운 장래에 특정기업에 취업이 정된 경우에도 미리 직에서

미래의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한다는 에서 직 인 공익의 손상은 물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음

○ 연고주의와 정서 유 계를 요시하는 문화 풍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우의 문제,퇴직공무원의 로비스트화 등 공직자와 리사기

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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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개요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퇴직 3년 이내에 소속하 던 부

서의 업무와 한 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리를 목 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 력 등을 하여 설립된 법

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할 공직자윤리 원회의 승인

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토록 함

○ 한 업무연 성의 기 취업제한 리사기업체의 범 는 통령령

에 임

가.취업제한 상자(시행령 제31조)

-재산등록의무자 던 공무원과 공직유 단체의 임․직원

나.취업제한 기간(법 제17조제1항)

-퇴직일로부터 2년간(취업제한 상공직자가 퇴직하여 공직유 단체

의 임직원으로 취업하 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산은 각 퇴직기

의 퇴직일을 기 )

다.취업제한 상 업체 회(법 제17조제1항,시행령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 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 이

보에 고시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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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회의 범 는 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 력 등을

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단 다음 회는 제외.▲국가 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를 탁받아 수행하는 회 ▲ 임원을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회

라.소속하 던 부서의 업무(시행령 제32조제1항)

-소속하 던 부서의 업무는 과 단 조직의 장 소속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

-그 상 직 에 있는 자는 직제․정 ․규정 는 직무상 지휘․감

독 부서업무

- 견 근무자는 견된 기 ․단체에서 소속하 던 부서의 업무를

기

마. 한 업무 련성의 범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록의무자가 퇴직 3년 이내에 소속하 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a.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당․교부하

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b.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

c.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한 검사․감사에 직 계되는 업

무

d.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

e.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f.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g.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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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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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사례 분석

제1 고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실태 분석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이 반드시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님.특히

행 공직자윤리법상 제한 인 직무 연 성에 기 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법을 용할 경우,퇴직후 사실상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취업을 합법 으로 제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먼 고 공직자들이 퇴직후 어떠한 취업양태를 보이고 있는가

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이에 해서는 최근 박재완 의원이 구체

인 조사를 하 음.이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1).

1.고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실태

○ 박재완 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4 이상 공무원 총 2,295명

의 퇴직후 취업 황을 조사한 결과,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89명을 제외한

1,906명 1,217명이 취업하여 확인 가능한 퇴직 공직자 에서 약 64%가 취업

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재취업율은 재경부가 가장 높아서 91%로 나타났으며,이어서 조달청(88%),공정

거래 (85%),산자부(84%), 융감독 ㆍ 융감독원(80%),국세청(77%)순으로 나

타났음.

1)이 내용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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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주요 경제부처의 퇴직후 취업율

기 재경부 조달청 공정 산자부
감 ,

감원
국세청

취업율 91 88 85 84 80 77

○ 체 으로는 회․조합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경제부처 출신들은 ①

융권(53명),② 형 로펌(46명),③ 민간 기업(30명)순임.이익단체인

회ㆍ조합에 재취업한 부처는 ①건설교통부(18명),②해양수산부(17명),③조

달청(14명),④산업자원부(12명),⑤ 소기업청(10명),⑥환경부(7명),보건복

지부(7명),농림부(7명)순이며,장․차 ()을 지낸 정무직 공무원들은 ①

공사․공단․공공단체․ 회(25명),② 기업체(18명),③ 학교(16명),④ 형

로펌(6명)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 련회사로 재취업한 공직자들도 39명에 이르 는데,건설교통부(39%),

감사원(15%),국세청(8%)등 건설도 ,감리․감독,세무조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융감독원 출신들은 시 융기 으로 부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퇴직

자 60명 모두가 시 융기 감사(55명,92%),시 융기 표이사․고

문․사외이사․ 무(5명,8%)로 자리를 옮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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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의 특징과 시사

○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재직당시의 피감독기 이나 업무 련 이익단체인 회ㆍ조합 등의 고 직으

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가장 많음

- 융․조세․공정거래․특허 련 공무원들은 형 로펌에 재취업해 재직 담

당직무와 련된 사안에 여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재정경제부는 융공기업으로, 융감독원은 시 융기 으로,국세청은 주

류 련회사로,조달청은 회와 조합으로,공정거래 원회는 형 로펌으로,

건설교통부는 건설회사로 옮기는 등 고 공직자들이 퇴직 후 퇴직 담당업

무와 이해 계가 충돌할 여지가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음.

<표 3>주요 부처별 퇴직후 취업한 기 의 유형

퇴직

소속부처

재정경

제부
조달청 공정 산자부

감 /

감원
국세청 감사원 건교부 복지부

주된

취업분야
융권

회,

조합
로펌

업무

유

단체

융

기
세무사 융권

회 ,

건설

련사

산하

단체

취업

집 율
56% 35% 50% 47% 41% 51% 20% 4% 15%

주 :국세청의 경우,세무사 이외에 주로 주류 련 업체에 취업.

감사원의 경우,건설 련사에 다수 취업(12%)

보건복지부에는 식약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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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해충돌 가능성 높은 사례의 분석2)

○ 지난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 원회(이하 공직윤리 )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 공직자 59명을 상으로,이들이 퇴직자의 퇴

직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상 리사기업체 는 리사기업체의 공동이

익과 상호 력을 해 설립된 법인 단체(회)의 연 성이 있는지에 해서

분석을 하 음.

○ 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퇴직 직무와 업체의 업무연 성

단 기 으로서,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는 과의 장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그 상 직 에 있는 자는 직제,정 ,규정 는 직무상 지휘,감독

하는 부서의 업무로 정의함.

○ 한 업무연 성의 범 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

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한 검사․감사에 직 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

-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

2)이 분석 자료는 필자가 참여연 와 공동으로 분석하 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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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퇴직후 취업확인 요청자 원회의 처리 황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 원회에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를 확

인 요청한 공직자는 총 59명에 달함.

○ 정부공직자윤리 회는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59명 한 명

에 해서만 취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음.

-그러나 퇴직자 59명 39명이 부처와 련된 업체에 취업(66%)했으며,이들

8명은 퇴직 업무와 하게 연 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됨.

-재정경제부(유 기 포함),국세청, 세청,공정거래 원회, 융감독원 등 경제

련 부처 퇴직자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간 으로 향을 받을 수

있는 련 업체에 취업한 비율도 87%(총 31명 27명)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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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처 전체
윤리위

 취업불가 통보

윤리위 취업가능 통보 

부처 련 업체  업무 련 업체  무 판단유보 

재정경제부 5 0 5 0 0 -

세청 8 0 8 1 0 -

세청 1 0 1 1 0 -

조달청 4 0 2 0 2 -

공정거래위원회 4 1 2 1 1 -

융감독원 8 0 8 2 0 -

융감독위원회 1 0 1 0 0 -

육인적자원부 1 0 0 0 1 -

보건복 부 2 0 1 1 1 -

방부 1 0 1 0 0 -

농업 흥청 2 0 2 0 0 -

문화 부 1 0 1 1 0 -

법무부 2 0 0 0 2 -

산업자원부 3 0 2 0 1 -

정보통신부 1 0 1 0 0 -

해양수산부 4 0 3 1 1 -

행정자치부 2 0 0 0 2 -

대검찰청 6 0 - - - 6

감사원 3 0 - - - 3

전체 59 1 39(66%) 8(21%) 10 9

※ 자료 : 행 자치부가 공개한 부공직자 리 원회 취업 한 인 요청자 명단 

a) 부처 련 업체 : 부처의 책결 에 의해 직, 간  향  받  수 있는 업체  회 

b) 업 련 업체 : 부처 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 리법 시행령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직  밀 한 업 연 이 있

는 업체  회  

c) 단 보 : 부처 업  특 상 보수집이 어려워 업 연  단  보한 경우. 감사원과 검찰청. 

<표 4>취업확인 요청자 황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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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회 직 취업 업체

재정경제부

보험공사

(3명)

부사장 SK씨앤씨(주)사외이사

이사 (주)새한 사외이사

감사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외이사

융감독원

(8명)

자산운용감독국장 미래에셋생명(주)

조사1국장 증권(주)

주출장소장 (주) 북은행 감사

증권검사2국장 한국신용정보(주)감사

은행검사1국 롯데카드(주)감사

감독총 국장 하나증권(주)감사

은행감독국장 굿모닝신한증권(주)상근감사

보험검사국 녹십자생명보험(주)상근감사

회 취업자

(7명)

보건복지부 기획 리실장 한국제약 회 부회장

문화 부 차 한국종합유선방송 회 회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물류 회 상임이사

농업진흥청 농업연구 한국종자 회 회장

산업자원부 감사담당 (사)한국에 지 의회 사무총장

농업진흥청 축산연구소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 회 회장

조달청 물자 리
(사)서울경인아스콘공업 동조합

상무이사

1.부처 련 업체에 취업한 사례

○ 취업 확인을 요청한 퇴직자 상당수는 부처의 업무와 련된 업체 회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됨.그러나 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연 성 단 기 이 지

나치게 소해서 실제 향을 미칠 수 있는 업체에 취업해도 이를 막을 수 없

음. 한 련 회에의 취업제한은 ‘취업해선 안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취업

을 제한한 사례는 없음.

○ 다음 표는 퇴직 소속 부처와 련된 업체나 회에 취업한 표 인 사례를

유형화 한 것임 .

<표 5>퇴직 소속 부처와 련된 업체 혹은 회에 취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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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사 출신 료의 취업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사례임.이들은 해당 업

체의 채권을 갖고 있는 융회사에 향력을 행사해 취업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간 인 향을 미칠 수 있음. 한 이들이 취업한 업체는 부분 공 자 이 투

입되었던 회사임. 보험공사는 공 자 투입 업체에 한 직 인 조사권이

있으므로 취업을 제한해야 함.

○ 융감독원 출신 퇴직 료의 융기 취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

며, 련 업계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

는 실정임. 융감독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6년 6월 재까지 퇴직한 융감

독원의 취업제한 상자 120명 64명이 융회사에 취업했음.업종별로는 증권

(21명),은행(17명),보험회사(13명)순으로 많았음.

○ 문 인력의 활용과 상호 력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이들의 취업을 묵인

해왔으나,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융감독원 퇴직 료의 융 련 업체에의 취업할 경우 엄격한 단 기 을 용

해야 함.

○ 료는 퇴직후 출신부처와 련된 회에 취업함으로써 일자리를 보장받고, 회

는 회원사의 이익을 변해 정부를 상으로 로비를 할 로비스트를 확보하게 됨.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은 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 력 등을 하여 설

립된 법인이나 단체인 회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공직윤리 가 회에의 취업을 제한한 사례는 없음. 회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된 것임.공직윤리 는 회에의 취업 확인 요청자

7명 모두에 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으며,2001년부터 2006년 재까지

회에 취업한 공직자에 해 해임을 요구한 바가 없음. 한 회에의 취업

승인을 요청한 공직자에 해서도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역시 없음. 회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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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도록 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임.

2.취업제한 규정 반가능성이 높은 사례

○ 부처 련 업체 취업자 8명이 퇴직 업무와 한 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

해 퇴직제한 규정을 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련 사례는 다음과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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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름 퇴 전 무와 업체의 업무연 성
해당 정 (공 자윤리법시행령32조2

항)

공정거래

위원회
O

부당내부거래의 조사 및 과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독점 리과장이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과 과 과태료를 부

과 받은 SK해운(주) 고문으로 취업 

법령에 근거해 접 감독하고(6호)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재산상 리에 

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융감독원

S 

자산운용회사의 인허가 및 감독, 간접

투자상품을 심사하는 자산운용감독 장

( 담당부원장보)이 간접투자상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미래에셋생명(주) 

상임고문으로 취업 

허가에 접 계되고(2호), 법령

에 근거하여 접 감독하는 업무(6

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업

체의 재산상 리에 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B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

한 정보수 과 코스닥 시장 련 불공정

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1 장이 

개업체인 현대 ㈜ 상근감사위

원으로 취업 

법령에 근거하여 접 감독하고(6

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업

체의 재산상 리에 접적인 상당

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세청 J

천과 미 역의 조세부과 및 수 

업무를 총 하는 천세무서장과 미

세무서장을 역임한 퇴 자가 천과 

미 역에 사업장이 있는 (주)피앤텔 사

외이사로 취업 

조세의 조사, 부과, 수에 계되

고(4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업체의 재산상 리에 접적인 상

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세청 P

해 제공항의 압수물품 리 및 단

속을 하는 부산세  조사 장과 제주공

항의 화물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업무를 

하는 제주세 장이 수입화물의 하역과 

통  통과절차, 수출입화물 보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한 공항㈜ 감사로 취업 

법령에 의해 접 감독하고(6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업체의 

재산상 리에 접적인 상당한 영

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문화 부 O

문화산업 흥  운용계획을 심의하

고 을 운용 리하는 장 을 보좌

하는 차 이  수혜자인 케이블 방

송사들의 모임인 한 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으로 취업 

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 , 장

려 , 조성 을 할당, 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1호)

보건복 부 M

건강보험공단에서 불하는 약제 여

의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보건복 부에

서 보건정책 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

는 획 리실장이 한 제약협회 부회

장으로 취업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업체의 

재산상 리에 접적인 상당한 영

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해양수산부 B

동해 역의 항만운송사업체를 감독하

고, 항만운송법에 등록취소, 사업정 , 

과  부과 등의 한이 있는 동해 해

양수산청장이 항만운송사업체들이 회원

인 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로 취업 

생산방식, 격에 대한 검사(3호), 

법령에 근거해 접 감독(6호), 업무

의 처리방법에 따라 업체의 재산

상 리에 접적인 상당한 영향력

을 미치는 업무(7호)

<표 6>취업제한 규정 반 가능성 사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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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 원회 독 리과장 :SK해운(주)고문

○ 공정거래 원회 독 리과장은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

수립과 부당 내부거래의 조사 과징 부과의 업무를 담당하며,경쟁 진과

장은 불공정거래행 에 한 일반 심사기 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업무를 담

당함.

○ SK해운(주)는 공정거래 원회로부터 2003년 7월 규모집단 내부거래 공시규정

반으로 4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2003년 10월에는 부당내부거래로 210억원의

과징 을 처분을 받은 바 있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

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

상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② 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미래에셋생명(주)상임고문

○ 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자산운용회사의 인허가 감독,간 투자상품

을 심사하며,증권담당부원장보는 융감독원의 증권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증

권검사1국,증권검사2국을 총 함.

○ 미래에셋생명(주)은 변액보험 매를 할 수 있는 회사로,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매하기 해서는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2호(허가에 직 계되는 업무),6호(법령에 근

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

상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③ 융감독원 조사1국장 : 증권(주)상근감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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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감독원 조사1국장은 증권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한 정보 수집과

코스닥 시장 련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증권(주)은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증권 개업체로 증권시

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상이 될 수 있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

무)에 해당됨.

④ 김천,구미 세무서장 :(주)피앤텔 사외이사

○ (주)피엔텔은 김천과 칠곡에 법인등기 된 사업장이 있음.김천세무서와 구미세무

서는 김천과 구미지역 법인의 조세부과 업무를 담당함.

○ 김천세무서는 김천시와 성주군을,구미세무서는 구미시와 칠곡군이 할구역임.

세무서는 체납국세 국세환 ,국세조사,법인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원천세

징수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세무서장은 해당 업무를 총 함.공직자윤

리법 시행령 제32조2항4호(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와 7

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

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⑤ 제주세 장,부산세 조사국장 :한국공항(주)감사

○ 부산세 조사국장은 김해국제공항 김해세 의 세범 범칙수사와 압수물품 보

리, 수품 교역제한품의 수단속 등을 담당함.제주세 장은 제주의

수입,수출 화물에 한 총 감시 감독 업무를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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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주)은 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화물조업,화물 수하물 탑재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화물 종합서비스 회사임.수출 수입화물의 하역과 통

통과 차,수출입화물의 보 서비스를 제공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

항6호(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

무)에 해당됨.

⑥ 문화 부 차 :한국종합유선방송 회 회장

○ 문화 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 을 운용하며,문화산

업진흥기 일부는 이블방송사 등을 상으로 한 우수 일럿 로그램 지

원사업과 문화산업진흥기 융자사업에 지원됨. 이블방송사는 이러한 지원사업

의 직 인 수혜자임.

○ 문화 부 차 은 문화산업진흥기 조성과 운 에 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문화산업진흥 원회 당연직 원이며,문화산업진흥기 을 리 운용하는 문화

부 차 을 보좌함. 한 일럿 로그램 선정과 기 융자 업무를 탁 수행하

는 한국방송 상산업진흥원은 문화 부 소 비 리법인임.한국종합유선방송

회는 제주방송,경기방송,안양방송, CJ미디어,우리홈쇼핑,한국 경제TV,

워콤 강남 이블 TV등 147개 이블방송사들이 회원으로 하는 회임.공

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1호(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됨.

⑦ 보건복지부 기획 리실장,정책홍보 리실장 :한국제약 회 부회장

○ 보건복지부 기획 리실장과 정책홍보 리실장은 보건정책 계획과 수립, 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련 법령안의 입안 심사를 담당함.보건복지부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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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약제 여의 가격을 결정,고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개별 약가의 산정과 여 여부 뿐 아니라 약품의 가격 결정 방법과 련된 제

반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보건복지부의 권한(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3항,국민건강보험 요양 여 기 에 한 규

칙 제8조 2항 제9조)에 속함.

○ 한국제약 회는 제약회사를 회원사로 하며,제약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집

단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⑧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항만물류 회 상임이사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규정과 명령을 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 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는 등의 행 를 한 항만운

송사업체에 해 사업 정지,등록 취소,과징 의 부과 징수 권한이 있음(항

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7조).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동해 5개 무역항과 1개연

안항,14개 국가어항의 해상운송사업,선박등록 검사에 한 사무를 장함.

○ 한국항만물류 회는 항만하역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하는 취업제한 상 회

이며, 회 회원사인 한통운,세방기업, 용해운, 신육운,용진상사, 한물

류, 동물류,동양시멘트,한국철도유통,라 즈한라시멘트 등의 업체가 동해지

방해양수산청에 항만운송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

항3호(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한 검사에 직 계되는 업무),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

산상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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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사

○ 행 취업제한제도의 운 실태를 악한 결과 사실상 동제도의 입법취지가 온

히 구 되지 못하고 있음.취업제한 여부 확인 차가 강화되었으나 제도운용

의 주체인 공직윤리 가 법률을 용하는데 있어 형식 요건만을 따져서 퇴직

자가 취업할 경우 실질 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해서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한 소한 업무 련성 단 규정으로 인해 부

처와 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 한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윤리 가 법률을 용하는 데 있어 형식 요

건이 아닌 실질 요건을 따져 단 할 수 있도록 확인 차 단기 을 보

완하고,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업무연 성의 범 와 법 용 수

을 엄격히 해 부처와 련된 업체나 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해서도 규제

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이와 더불어 공직윤리 는 업무연 성이 있는 업

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퇴직 공직자 8명에 해 재검토 해 해임 요구 등

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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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주요 기 별 이해충돌 가능성 분석

○ 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하면,퇴직 직무와 업체의

업무연 성 단기 으로서,소속부서의 업무는 과 단 조직의 장

소속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그 상 에 있는 자는 직제,정 ,규정

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견근무자는

견된 기 ,단체에서 소속하 던 업무를 기 으로 함.

○ 한 업무 련성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나타나 있는데,

다음과 같음.

-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한 검사․감사에 직 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

-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이러한 한 업무 련성을 검토해 본 결과,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규

정이 다소 추상 이고,업무 련성의 기 이 지나치게 소한 면이 있음.

○ 따라서 헌법기 주요 앙부서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향후 퇴직 후

취업이 상되는 분야에 있어 업무 련성이 단되거나,이해충돌가능성

이 있는 활동을 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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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실제로 헌법기 이나 앙부서에서 퇴직 후 취업하거나 활동하는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경우 업무 련성이 있어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

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함.

1. 법원

○ 법원은 헌법 제 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법원과 각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 102조 제3항에서 “ 법원과 각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과 각 법원의

조직에 하여 상세한 것은 법률에 임하고 있음.따라서 법원은 각

종 재 의 최종 심 권과 규칙제정권,사법행정의 최고의결기 으로서

여러 산하기 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원의 조직은 12명의 법 으로 이루어진 재 부와 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법원공무원 교육원,사법연수원,법원도서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그리고 법원 아래에 하 법원으로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

법원 등으로 조직되어 있음.

○ 법원은 헌법기 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2항에 의하여 퇴직공직자

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리사기업체 사이의 한 련성의 범 와

리사기업체의 규모 련 회의 범 에 하여 법원규칙 제25조 5

항에 일임하고 있음.

○ 법원 규칙 제25조 5항의 한 업무 련성 범 는 다음과 같음.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계되는 업무(1호)

-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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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 행 법원 규칙 제25조 2항의 자본 50억원 이상이며,외형거래액

150억원의 취업제한 리사기업체 기 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1

항을 수정없이 그 로 가져온 것임. 그러나 퇴직 법 5 이상의

법원 공무원이 퇴직 후 주로 취업하고 있는 로펌 에 의 기 을 충

족하는 법무법인은 없음.

○ 따라서 법원의 경우,퇴직 후 취업제한과 련하여 실 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물론 이와 같은 상은 행 공직자윤리

법에서 법원 규칙에 취업제한에 한 사항을 일임하고 있는 한계에 근

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일부 법원 퇴직자와 련한 이해충돌 발생 문제가 제기되

고 있기도 하며,특히 법 의 우와 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지

속 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하에서는 법원 부서별 이해충돌이 제기되었던 사례 발생 가능한

사례를 심으로 분석하 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최근 5년간 퇴직한 법 98명이 형 로펌

으로 재취업하 음.직 별로는 법 이상 8명,법원장 12명,고법

부장 5명,지법부장 31명, 사 42명이 로펌으로 이직하 음.특히

법 출신이 법원 사건을 맡을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 거의 이루

어 지지 않음.일반변호사 40% 인 반면, 법 출신 변호사는 6.6%

다. 한 법 출신 변호사 가운데 13명이 수임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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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건 63.2%에 해당하는 2911건이 법원 사건인 것으로 조사 음.

○ 법원행정처 등기호 국의 6 이하 공무원은 등기,호 ,공탁,경매 등

의 업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재산등록의무자인 5 이상의 공

무원에서 제외되는 계로 취업제한 규정의 용을 받지 않음. 한 5

이상으로 승진하여 퇴직 3년간 소속하 던 부서의 업무에서 떠나게

된다면 실제 취업제한 규정의 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6년 동안 비 를 질러 처벌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180명.

이 가운데 법원 경매나 등기신청 수 등 업무와 련해 돈을 받은 공무

원이 100명으로 반을 넘었고,직장근무 이탈과 음주운 이 뒤를 이었

음.하지만, 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이들에 한 처벌은 미약

함.이와 같은 사실들은 법원 공무원들의 퇴직후 취업에 따른 이해충돌

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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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 가능

성 있는 취업가

능업체 활동

이해충돌 내용 사례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한

법원규칙 제25

조5항)

재 부

각종 민형

사상 재

담당

법무법인

리 사기업체

우 로

비스트로 활동

-최근 5년간 퇴직한 법 98명이 형

로펌으로 재취업하 음.직 별로는 법

이상 8명,법원장 12명,고법 부장 5

명,지법부장 31명, 사 42명이 로펌으

로 이직하 음.(국민일보 2006.11.21)

- 법 출신이 법원 사건을 맡을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음.

일반변호사 40% 인 반면, 법 출신 변호

사는 6.6% 다. 한 법 출신 변호사 가

운데 13명이 수임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4608건 63.2%에 해당하는 2911건이 법

원 사건인 것으로 조사 다.변호사별 법

원 사건 수임률은 이○○(94.3%),송○○

(92.7%),정○○(82.2%)순 이었으며,이○○

법원장의 경우 변호사 시 사건 수임률은

(74.6%)로 체 4 를 차지했다.

(조선.2006.10.17)

-퇴직 고 법 의 기업 재취업(2003년 이

후 퇴직 고 법 의 기업 9명 취업)

기업체가 당사

자이거나 직

인 이해 계

를 가지는 사건

의 심리와 계

되는 업무

(1호)

법

원

행

정

처

등

기

호

국

호

과

호 등에

한 업무

법무법인 법

무사

각종 호 사무

에 편리 제공

-등기,호 ,공탁 련 사무 실무자의 특정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과 이해 계 형성

가능성

업무의 처리방

법에 따라 기업

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부

동

산

등

기

과

부동산 등

기 법

무사 등에

한 업무

법무법인 법

무사

부동산 등기와

련된 각종 사

무에 편리 제공

-최근 6년 동안 비 를 질러 처벌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180명.이 가운데 법원

경매나 등기신청 수 등 업무와 련해 돈

을 받은 공무원이 100명으로 반을 넘었고,

직장근무 이탈과 음주운 이 뒤를 이었습니

다.하지만, 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

면 이들에 한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YTN.2006.10.12)

업무의 처리방

법에 따라 기업

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공

탁

상

업

등

공탁

상업등기

에 한

업무

법무법인 법

무사

각종 공탁

상업등기 사무

에 편리 제공

-공탁 상업등기와 련하여 법무사 사무

소와 이해 계를 형성

업무의 처리방

법에 따라 기업

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

<표 7> 법원 부서별 업무내용에 따른 취업제한 이해충돌 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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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

을 미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재

사

무

국

각종 재

에 한

재 사무

행정처

리 업무

법무법인 법

무사

각종 재 에 있

어서 편리 제공

법원경매 련

리사기 업체

는 개인과 이

해 계 형성

법원경매에 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리사

기업 체 개인과 이해 계 형성

최근 6년 동안 비 를 질러 처벌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180명.이 가운데 법원

경매나 등기신청 수 등 업무와 련해 돈

을 받은 공무원이 100명으로 반을 넘었고,

직장근무 이탈과 음주운 이 뒤를 이었습니

다.하지만, 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

면 이들에 한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YTN.2006.10.12)

업무의 처리방

법에 따라 기업

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 법원 규칙에 법 의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자본 50억 이상 외형거

래액 150억 이상이라는 규정은 있지만,해당 로펌이 무하다는 에서

실제 퇴임 법 들의 형 로펌 재취업에 한 취업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는 없음. 행 법원 규칙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

음.

<표 8>최근 5년간 형 로펌 입 퇴직 사의 퇴직과 입시기 간격

(퇴직3년 이내 입자 범 내 조사)

퇴직 시기와 입시기 간격 인원 수(명) 비

0~3개월 92명 94.0%

7~12개월 3명 3.0%

1~2년 1명 1.0%

2~3년 2명 2.0%

합계 98명 100%

※ 참여연 ,사법감시28호

○ 최근 5년간 퇴직한 고 사의 형 로펌 재취업 기간을 살펴보면

체 98명의 사 취업제한 기간을 수한 사는 단지 2명뿐이다.특히

자본 50억원 이상이고,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이라는 규정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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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법사 국감자료,3년간 51명 원칙고수 1명뿐

(법률신문 2006년 10월 19일자 보도)

퇴직 ·검사들이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기간을 어겨가며 기업 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 이 제기 다.국회 법제사법 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17일 서울고검 등에 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사 출신 42명과 사 출신 9명이 삼성,두산,SK 등 기업

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검사 출신 기업 취업 변호사 51명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제하는 재취업제한기간 경과 후 기업에 입사한

변호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행 공직윤리법 제17조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3년이내에 소속

했던 부서의 업무와 한 련이 있는 리 목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사 출신 기업 취

업자 42명 삼성에 재취업한 사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명,

두산·SK·LG에 각각 3명씩,한화 2명,기타 17명 등이었다.이들 퇴직 다

음날 재취업한 검찰출신 변호사가 5명이고,1개월 이내 9명,2년 이내 27명

이었으며 취업제한 기간 경과자는 단 1명 뿐이었다.특히 2000년 6월23일

삼성 에버랜드 환사채 불법증여사건 고발 이후 2003년 12월 기소 까지

에 실제 퇴직 사 92명(94%)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형 로펌으

로 재취업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의 퇴직 후 2년이라는 규정의 용을 받

지 않고 있음.

○ 퇴직 ․검사들의 재취업 형태를 살펴보면, 형 로펌은 고 직 사를

선호하고 기업은 고 검찰출신자를 선호함.이것은 로펌은 재 심

이고, 기업은 검찰수사의 상이 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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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공직자 8명이 삼성그룹산하 기업으로 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두산그룹 박○○·박○○ 회장 재 이 진행 이던 지난해3월에는 법무

부 고 료 출신 검사 2명이 두산그룹으로 스카웃된 사실도 함께 공개

다.

한편 같은 기간 기업에 취업한 9명의 사 출신 에는 삼성에 취업한

경우가 5명,두산 1명,SK2명,한화 1명 등이었고 취업제한기간을 다끝내

고 취업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임 의원은 “최근의 ‘재벌 주기 기소와

재 ’이라는 논란이 있는 일부 재벌 련 사건의 핵심에 재취업 검사 퇴

직자가 있지 않나 의혹이 간다”며 “일반공무원보다 취업제한 규정을 더욱

강하게 용해야할 검사 출신들이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기간을 지

키지 않고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 했다.

○ 법 의 퇴직후 로펌 변호사 개업의 우에 해서 살펴볼 때,

2000년 퇴직한 법 출신 A변호사의 경우 퇴직2년째 월 2억 2600만원

이었으나,올해 2월에는 1억 800여만원에 그쳤음.이른바 과 우가 약

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한 법 의 법 퇴직후 변호사별 체 수임사건 비 법원 사건

수임률은 이○○(94.3%),송○○(92.7),정○○(82.2%)순( )이었으며,이

○○ 법원장의 경우 변호사 시 법원 사건 수임률은 74.6%로 체

4 를 차지했음.

○ 실제 재 과정에서 법 출신이 법원 사건을 맡을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3)’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음.일반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40%

인 반면, 법 출신 변호사는 6.6% 음.(조선.2006.10.17)

3)심리불속행 기각이란,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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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퇴직 법 의 형 로펌행과 더불어 보다 큰 문제는 로펌이 퇴직 법

에 해서만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 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퇴직 료(경제부총리,공정 ,국세청, 감 등)들에 해서도 취업제한

제도의 구멍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다.실제 최근 3년간 퇴직한 고

공직자들의 형 로펌 재취업 황을 살펴보면, 감 12명,국세청 7

명,재경부 7명,공정 10명,기타 9명 등으로 퇴직 후 바로 형 로펌

에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음.

○ 최근 각종 의혹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

의 법률 리인이 국내 최 로펌 김&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자

윤리법의 허 이 논란이 되고 있음.론스타는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

이외에도 탈세의혹으로 국세청으로부터 1400억 원의 세 을 추징받았으

나,이에 불복해 국세심 원에 심 청구를 하면서 김&장을 법률 리인

으로 선정했음.그런데 김&장에는 최근 국세청에서 퇴직한 고 간부

출신들이 거 취업을 한 상태임.

○ 국세청 내부에서는 "얼마 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었던 직 국세청

간부들과 맞 결을 펼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당혹해하고 있음.

행 공직자윤리법은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4 이상 공무원

이 퇴직 직 3년 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 성이 있는 분야는 퇴직

후 2년 간 취업을 지시키고 있음.법의 취지로 본다면 국세청 고 간

부 출신들이 로펌에 퇴직후 바로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어야 함.

○ 실제로 그들이 퇴직 후 곧바로 일반 기업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을 반한 것임.문제는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희한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임.시행령에서 취업 제한

상 기업을 '자본 50억 원 이상,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 원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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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두었기 때문임.이 같은 시행령에 따라 회사

설립 자본 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로펌과 회계법인은 직 고 료들

이 퇴직 직후 가장 많이 진출하는 정거장이 되고 있음.

○ 김&장의 경우 최○○ 국세심 원장,최○○ 국세청 국제조세 리

,서○○ 국세청장,황○○.이○○, ○○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 간부 출신이 즐비한데,이들은 부분 퇴직 6개월 이내에

김&장에 들어갔음.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에 여했다는 의혹을 받

으며 검찰 수사선상에 거론된 바 있는 이○○ 재경부장 도 김&장의

고문을 지냈으며,역시 론스타 련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

감 원장도 법무법인 율 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음.

<표 9>최근 3년간 주요 부처별 4 이상 공직자의 재취업 직종분류 황

해당부처
재취업자

총수
융권 형로펌 기업

회ㆍ

조합
기타

재정경제부 41명 25명(60%)7명(17%) 1명(2%)

공정 17명 10명(59%)4명(24%)

감 75명 38명(51% 12명(16%)

국세청 143명 7명(5%) 3명(2%)

주류 련

업체

13명(9%)

감사원 32명 10명(31%) 5명(16%)

건설교통부 51명 18명(35%)

건설 련

회사

15명(30%)

※ 조세일보(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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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선거 리 원회

○ 앙선거 리 원회는 헌법,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시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지방의회의원선거(시도의원,시․군․구 의원) 교육 원,교육

감 선거에 하여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선거 차에 한 사무 리,

선거비용 제한액 등 리,선거법 반 행 감시․단속 업무 등을 담당

하고 있음.

○ 앙선거 리 원회는 2006년 재,사무총장과 사무차장 하에 공보 ,

감사 등을 운 하고 있으며,그 아래 총무과,기획조정실,법제실,선거

국,정당국,조사국, 자선거추진단,선거연수원 등의 직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앙선거 리 원회의 업무 선거법 반 행 감시․단속 업무

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의거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 후 취업과 련하여 이해충

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됨.

○ 특히 이러한 업무를 총 하고 있는 사무총장 사무차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와 련이 있는 총 기획 실,조직행정과 등에 근무하는 공

직자가 퇴직 후 취업하거나 활동할 경우 업무 련성이나 이해충돌의 가

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단됨.

○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퇴직 후 할 수 있는 취업이나 활동에

는 주로 선거와 련된 것이 많음.

-각종 선거와 련된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이나 선거 로커 등의 취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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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을 통해 선거 련 불법행 에 해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음.

○ 한 본인이 직 선거에 출마한 경우,이해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

고 단됨.

-실제로 2005년 4․30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여당의 공천을 받은 임○○

사무총장은 공명선거를 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지

받은 사례가 있음.

＃사례1: 앙선거 리 원회 사무총장 임○○의 정당공천

( 시안 2005.4.18자 보도)

-2005년 4․30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충남아산 지역구의 ○○당 후

보로 공천되었음.그러나 공명선거 분 를 해한다는 비 을 받음.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의 6호에 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인가․허

가․특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2호)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단됨.

-구체 으로 조직행정과의 비 리법인의 설립 감독업무와 련하여

청탁가능성

- 한 총무과의 공사,제조,물품의 구매 조달과 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공직윤리법 제32조 2항에 규정한 업무 련성 단기 이외에도

법규해석과,법무 ,선거상황 ,정치자 과,정치자 조사과,감사 등

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한 업무 련성은 없지만 정당이나 선거 련

취업이나 활동을 할 경우 상당부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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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인 앙선거 리 원회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표 10> 앙선거 리 원회 퇴직 후 취업 련성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활동

이해충돌내용
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 업무 총 책
임자

•국회의원 출마
•지방의원 출마
• 역자치단체장
•기 자치단체장
•각종선거사무장

선거업무를 총 하
는 직책에 있으므로
공명선거를 해할
가능성이 높음

법령에 의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6

호)

총 기획 실
결산․세입 업무
선거경비에 한 업
무

•각종선서 사무장

선거경비에 한 결
산보고에 있어
동료에게 압력을 행
사할 가능성 있음

법령에 의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6

호)

조직행정과
비 리법인의 설립
감독

•비 리법인 취업
는 자문

비 리법인의 설립
단계 는 감독에
있어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인가․허가․특
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2호)

•법령에 의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법규해석과

•공직선거 계법규
의 유권해석 운
용
•정당․정치자
계법규의 유권해

석 운용

•각종선거 사무장
•정당활동 취업

공직선거나 정당활
동에 있어 자기 정
당에 유리한 유권해
석을 내리도록 청탁
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법무
•국가 행정소송
사무
•선거소송사무

•각종 법무법인 취
업 자문
•정당 선거사무
장 취업

법무법인에 취업하
여 각종 행정소송이
나 선거소송에 청탁
을 제공하거나 정보
를 제공할 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선거상황
•선거 련 사건․
사고처리

•각종선거 사무장
•각종선거 출마

선거 련 사고가 발
생할 경우 이를 무
마하기 해 청탁이
나 압력행사 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정치자 과
•정치자 회계사
무(선거비용 포함)

•각종 선거 로커
사무장

선거비용을 축소하
거나 조작하여 이를
용인하도록 청탁가
능성

해당사항 없음

조사총 과
•공직선거 계법
규 반행 방
감시․단속

•각종 선거 로커
사무장

공직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행
에 해 무마하려는
청탁가능성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6

호)

정치자 조사과

•선거비용 정치
자 수입․지출에
한 조사․확인

조치
•국고보조 수
입․지출에 한 조
사․확인

•정당에 취업
•각종 선거사무장

정당의 선거비용
정치자 을 조작하
거나 선거비용을 축
소하는 행 등을
무마시키려고 청탁
하거나 압력 행사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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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활동
이해충돌내용

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감사

•지방선거경비출납

계산서 서면감사

•공직자 재산등

록․ 심사․공개

정당에 취업

지방선거경비출납계

산서를 조작하거나

공직자 재산등록을

허 로 한 경우 이

를 무마시켜달라고

청탁할 가능성

해당사항없음

총무과

•공사․제조․물품

의 구매․조달

리

각종 건설업체나 인

쇄 련 업체에 취업

•선 공사나 물

품공 을 부탁하거

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공사비나 물품구

입비를 부풀려 청탁

할 가능성

공사 는 물품구입

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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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정거래 원회

○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황에 따르면,공정거래 원회의 경우 상

으로 형 로펌과 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

이고 있음.공정 와 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공정 와 기업간의

소송에 한 것임.

○ 공정거래 원회와 기업간 소송건수에서 가장 큰 부분은 차지하는 것은

공정 의 과징 부과와 련한 소송임.실제 공정 가 부과한 과징 에

불복하여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징 비율은 평균 70%( 액 기 )

에 달함.

<표 11>공정 와 기업간 고발 과징 부과 련 소송건수

연도

공정 기업

소송 제기된

과징 비율(%)
고발(건)

공정 의 과징 부과
고발(건)

과징 련

기업의 소송제기

건수(건) 액(억원) 건수(건) 액(억원)

2002 11 91 879 42 26 652 74.2

2003 18 37 1497 44 17 1375 91.9

2004 22 91 358 56 19 307 85.7

2005 12 274 2590 38 19 2086 80.6

2006 27 109 1071 53 3 370 34.6

※ 자료:공정 홈페이지 통계자료,공정 2005년도 통계연보, 앙일보

(2006.10.17)

○ 이 과정에서 공정 퇴직자들이 취직한 형 로펌들이 해당 소송을 많이

수임했고,승소율도 높았음.공정 가 과징 과 련한 소송에서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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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공정 도 우( 앙일보 2006년 10월 17일자 보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도 사상 최 규모의 과징 을 부과받았던 KT를

로 들면서 공정 에도 ' 우' 행이 있다고 주장했다.공정 는 지

난해 5월 KT가 다른 통신회사와 담합해 시내 화 요 을 정했다는 의로

1130억원의 과징 을 매겼다.

이에 해 KT는 같은 해 9월 불복 소송을 냈고,S법무법인이 소송을 맡

고 있다.그런데 당시 과징 부과 결정에 참여한 상임 원 A씨가 얼마

사표를 내고 S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고,소송 업무를 보좌한 장 한

명도 올 8월 이 법인에 입 다는 것이다.

이에 해 권오승 공정 원장은 "퇴직자들이 자리를 옮겼다고 승.패소에

향을 주진 않는다"고 답변했다.그러나 법률회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서혜

석 의원은 "유착 계로 로비가 일어나거나 내부정보 유출이 우려되는,상

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권 원장의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질타했

다.

수 기 )넘게 패소하 음.물론 공정 상 소송을 담당한 법률회사의

승소율이 체 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공정 퇴직자가 없는 법률회

사는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 음.

○ 2002년 이후 공정 퇴직 고 공직자들 11명이 형 로펌에 재취업하

음.이들이 소송에 직 으로 여하지는 않더라도 공정 의 내부 정

보 등을 활용해 소송에 향을 가능성이 크다는 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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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퇴직 직 취업 업체 직

김○○ 부 원장 김&장 법률 사무소(고문)

오○○ 심 리2담당 한로법률 사무소(변호사)

임○○ 하도 국장 법무법인 바른법률(변호사)

오○○ 상임 원 법무법인 율 (고문)

조○○ 부 원장 법무법인 장(고문)

장○○ 종합상담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문 원)

김○○ 송무 장 법무법인 장(변호사)

안○○ 상임 원 법무법인 세종(고문)

김○○ 서울사무소 총 과 김&장 법률 사무소(수석 문 원)

박○○ 심결지원 2 장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이○○ 독 감시 장 법무법인 율 (변호사)

○ 기업들이 공정거래 원회를 상 로 제기한 소송 반가량을 공정

출신 간부들이 공직퇴직후 재취업한 로펌들이 도맡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정 는 기업들을 상 로 독과 에 따른 불공정 행 를 감시ㆍ감독하는

것이 주임무인데,이런 업무를 담당하던 고 공무원들이 공직 경험을

발 삼아 기업이익을 변하는 법률사무소로 직해 련 사건을 취 하

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 2항)6호,7호와 련하여 한

업무 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로펌은 실제 취업제한기업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수의 공정

고 퇴직 공무원이 아무런 규제없이 재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공정

에 따르면,2002년부터 올 8월15일까지 로펌들이 기업으로부터 임받

은 공정 련 소송사건은 모두 233건인데,이 가운데 공정 간부들이

재취업한 로펌들이 수임한 사건은 107건으로 체의 45.92%에 이르고 있

음.

<표 12>공정거래 원회 퇴직자 로펌 재취업 황

자료 :조세일보.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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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출신들이 퇴직후 주로 가는 로펌은 국내 법률사무소 공정

련 사건의 부분을 임받는 김&장,바른법률,  세종,율 ,태평양,

장 등으로 재취업하 음

○ 2002년 이후 공정 임직원이 취업한 로펌들의 공정 련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김&장(김○○ 부 원장,김○○ 서울사무소 총 과장 재

취업)은 공정 련 소송건수는 체의 13.30%인 31건,법무법인 바른법

률(임○○ 하도 국장)은 23건(9.87%),법무법인 세종(안○○ 상임

원,박○○ 심결지원 2 장)은 18건(7.73%),법무법인 율 (오○○ 상

임 원,이○○ 독 감시 장)이 16건(6.87%),법무법인 태평양(장○○

종합상담실장)이 12건(5.15%), 장(조○○ 부 원장,김○○ 송무

장)은 7건(3.00%)의 공정 련 사건을 맡았음.(아시아경제,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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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찰청4)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방․진압 수

사,치안정보의 수집,교통의 단속,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

로 함(경찰법 제3조).

○ 구체 인 직무의 범 는 경찰 직무집행법 제2조에 나타나 있는데,다음

과 같음.

-범죄의 방․진압 수사

-경비․요인경호․ 간첩작 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배포

-교통의 단속 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이러한 직무의 범 를 수행하기 해 지방경찰청

장 아래 1차장 7부,2담당 ,16개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 으로 홍보담당 ,청문감사담당 ,경무부,생활안정부,수사부,교

통지도부,경비부,정보 리부,보안부 등의 부서를 가지고 있음.

○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이나 활동을 통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 게 많지 않으나,실제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규정하지 않는 이해충돌내용이 다소 있는 것으로 단됨.

○ 우선 교통 리과는 교통안 시설물 설치,유지, 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이들이 퇴직 후 교통안 시설 련 업체에 취업할 경우 시설물

설치와 련하여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4)여기에서는 서울경찰청의 경우를 상으로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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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한 업무 련성 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5호)에 해당함.

○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련성 단기 에 포

함되지는 않지만,수사계,강력계,폭력계,교통안 계에 근무하던 경찰공

무원이 퇴직후 변호사 사무실,법무사 사무실,보험회사,손해사정인 사

무실 등에 취업하여 각종 사건과 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는 공직자윤

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이러한 업무 련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러한 취업이나 활동과 달리 각종 회에 취업하여 이해충돌을 일

으킨 사례가 있는데,해양경찰청 감시과장에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폐

기물해양배출 회에 취업하여 폐기물처리와 련하여 압력을 행사한 경

우가 있음.

＃사례 2:해양경찰청 감사과장의 련 회 취업

(경향신문 2006년 9월 26일자 보도)

-해양경찰청 감시과장을 지낸 장모 서기 은 퇴직 다음날 곧바로 폐기

물해양배출 회로 자리를 옮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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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인 경찰청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3>경찰청 퇴직 후 취업 련성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활동
이해충돌내용

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경찰청장

경찰차장
•경찰청 업무 총

•교통 련 회 취

업 자문․고문

•교통시설물업체

취업

•경비업체 취업

•교통 련 회에

이권을 청탁할 가능

성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탁

는 압력 행사가능성

•도 경비를 청탁

는 압력행사

해당사항없음

수사계 •형사민원사건수사
•변호사사무실 사

무장 취업

•형사사건에 한

민원청탁
해당사항없음

강력계

•살인․강도․강간

방화 사범수사

• 도, 차량도난

등 수사

•변호사사무실 사

무장 취업

•강력사건에 한

원만한 해결 청탁
해당사항없음

폭력계
•조직․상습․일반

폭력범죄 수사

•변호사사무실 사

무장 취업

•폭력사건에 한

민원청탁
해당사항없음

교통안 계 •교통사고 재조사

•보험회사,손해사

정인 사무실 등 취

업

•교통사고 조작

유리한 결을 해

청탁

해당사항없음

교통 리과
•교통안 시설물

설치,유지, 리

•교통안 시설물

리업체 취업

•시설물 설치를 수

주받을 수 있도록

청탁 는 압력행사

•공사 는 물품구

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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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세청

○ 국세청은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세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세 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 로 이행할 수 있

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이를 하여 국세청은 법령해

석,세 신고안내,세 해설책자 제작·배부,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 로 이행토록

하기 하여 세 신고·납부자료의 리·분석,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한 세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

○ 국세청은 2006년 재,총무과·납세지원국·법무심사국·개인납세국·법인납

세국·부동산납세 리국 조사국을 두며,차장 에 정책홍보 리 ·

산정보 리 ·감사 국제조세 리 각 1인을 두고 있음.

○ 국세청의 여러 업무 국세청장과 차장,징세과,부가가치세과,소득세

과,법인세과,재산세과,조사1과,세원정보과 등은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 되는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이

퇴직 후 취업할 경우 세 과 련하여 감세,탈세 등을 청탁하거나 조세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

산상의 군리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징세과,소

득세과 등으로 이들이 보험업계나 융계,법무․회계법인 등에 취업하

여 조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70․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 법규과,부동산거래 리과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퇴직하여 법무․회계

법인이나 부동산컨설 회사에 취업 는 자문을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

지 않아 더욱더 문제가 되며 특히 7호의 “재산상의 직 인 상당한

향”이라는 조문을 다소 완화하거나 포 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

○ 지난 10년간 퇴직한 3 이상 고 공무원 86명 61명(70.9%)이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난 국세청은 주류 련업체의 취업이 6명으로 가장 많았음

(경향신문 2005년 6월 30일자 보도).

-이와 련된 업무는 주로 소비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구체 으로 취

업사례가 있음.

＃사례ⓐ:국세청 고 퇴직자의 주류 련 업체의 취업

(경향신문,2005년 6월 30일자 보도)

-3 이상 고 공무원 국세청 출신 6명이 주류 련 업체에 취업함.

-술 원료 주정 제조업체인 서안주정(3명), 한주정 매(3명)

-주세 징수를 한 기본통계로 사용되는 병뚜껑 제조업체 삼화왕 의 부

회장 자리는 1990년 후반 이후 국세청 퇴직자의 유물

-소비세와 련된 납세편의 청탁이나 압력 행사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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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활동

이해충돌내용
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국세청장
국세차장

•국세청 업무총
•법인 련
회의 고문이나 자문

•조세정보의 제공
이나 청탁 압력
행사 가능성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4호)

총무과
•물품의 구매
조달

•물품구매 조달
련 업체에 취업

•물품구매나 조달
에 련하여 청탁이
나 압력행사 가능성

•공사 는 물품구

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5호)

징세과

•국세징수업무총
• 융자산일 조회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정리업무

•보험업계나 융

계에 취업

•개인의 융자산

이나 신용정보에

한 정보유출 기

업에 이익제공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4호)

법규과
•조세법령의 해석
과 련된 민원의
처리

•민간기업 련
회에 취업 는
자문
•법무 회계법인

에 자문

•조세 련 정보의
제공이나 당해기업
법인의 조세법령

해석상 편의제공

해당사항없음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 신고
리 세원 리,

정기조사 상 선정
등
•부정환 , 지
거래 리,과세자료
등

• 리사기업체 취
업

•부가가치세에
한 편의제공 압
력 청탁가능성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4호)

소득세과

• 융소득 종합과
세에 한 사항
•소득세 신고 리
•면세사업자 리
•세무 리인의
리,감독

•법무법인 회계

법인 자문 취업

• 리사기업체 취

업

•자신이 소속한 법

인 사기업체의

탈세를 돕거나 면세

사업자 선정을 한

청탁 압력행사

가능성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4호)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법인세과

•법인세 신고
세원 리
•법인세 조사 상
선정업무
•감면법인,비 리
공익법인 과세자료
리 부심업무

•비 리법인
련 회에 자문
취업
• 리사기업체 자
문 취업

•탈세나 세 감면
을 돕거나 법인세
제외를 해 압력
청탁가능성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4호)

소비세과ⓐ
•주세법에 의한 면
허와 면허업체의
리감독

•주류 련업체에
취업

•주세징수의 편의
를 제공하거나 압력
청탁가능성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 구체 인 국세청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4>국세청 퇴직 후 취업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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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리과
•기획부동산 등 투
기조장업체 리업
무

•부동산컨설 회
사에 취업 는 자
문

•투기조장업체에서
제외되도록 청탁가
능성

해당사항없음

재산세과

•양도소득세 련
업무
•상속․증여세
련업무
•주식변동조사

• 리사기업체에
취업 는 자문

•양도소득세 감세
나 상속 증여세
련 청탁 압력

행사 가능성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4호)

조사1과 •법인납세자 리
• 리사기업체 취

업 는 자문

•법인납세자에게
조세 정보 제공
편의제공 청탁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4호)

세원정보과

•탈세 세원정보
자료 수집
•탈세제보자료의
소․처리업무

• 리사기업체
회 취업 는 자
문

•취업업체의 탈세
를 조장하거나 탈세
와 련하여 청탁
압력행사가능성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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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육인 자원부

○ 교육인 자원부는 인 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 ·조정,학교교육·평생교

육 학술에 한 사무를 담당하며,2006년 재 2실,6국,2단,3심의

,36과,11 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인 부서로 정책홍보 리실,학

교정책실,인 자원정책국,평생학습국, 학지원국,국제교육정보화국으

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 으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살펴보면,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5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운 지원 ,시설기획담당 실

등으로 물품구매나 조달,학교공사와 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편의를 제

공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 한 1호에 해당하는 부서에는 지방교육재정담당 실,정책총 과,평가

지원과,학술진흥과 등으로 이들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퇴직하여 사

립 학에 교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자문할 경우 재정지원,평가 등과 련

하여 상당한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

-그러나 실질 으로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는 리사기업체만 해당하

지 이러한 사립학교에 한 규정이 없어 이에 한 신설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

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7호)의 경우 기업체로 그 상을 한정하기 보다는 법인, 회,산하

기 ,교육기 등 그 범 를 확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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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활동

이해충돌내용
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기획감사담당 실

•사립의 고등교육
기 행정감사 실시
계획 수립․시행
사후 리

•사립 학 법인에
취업하거나 자문

•행정감사와 련
된 편의제공 청탁가
능성

•생산방식․규격․
경리 등에 r 한 검
사․감사에 직
계되는 업무(3호)

운 지원 •물품구매․조달
•학교 련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 취업

•물품구매나 조달
에 련하여 청탁가
능성

•공사 는 물품구
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5호)

지방교육재정
담당 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운
지도

•지방 학에 사무
직이나 교원으로 취
업

•지방교육재정 배
분과 련하여 편의
제공 청탁가능성

•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

당․교부하는 등 재
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1호)

○ 한편 학정책과의 경우 국립 학병원을 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실제로 교육부 퇴직공무원이 국 국립 학병원의 감사로 재취업하

는 사례가 받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음.

＃사례ⓐ:교육인 자원부 퇴직공무원의 국립 학병원 한교원공제

회 취업(경향신문 2005년 6월 30일자 보도)

-서울 병원을 비롯한 국 국립 학병원의 감사가 주요 재취업 통로

-산하기 인 한교원공제회가 출자한 교원나라 임원 등

○ 구체 인 교육인 자원부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5>교육인 자원부 퇴직 후 취업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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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획담당 실

•각 학교의 시
설․설비에 한 기
본계획의 수립
시설․설비 기 의
작성

•학교시설 련 업
체에 취업하거나 자
문

•학교공사나 시설
과 련하여 청탁하
거나 편의제공

•공사 는 물품구
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5호)

정책총 과
• 리(지방 신
역량강화)사업 추
진

•사립 학법인에
자문 는 취업

• 리사업과 련
된 편의제공 청
탁가능성

•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

당․교부하는 등 재
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1호)

정책조정과

•민간단체와 력
체제구축 공동사
업운
•경제단체와 력
체제구축

•민간단체 자문
취업

•민간단체에 소속
되어 교육부와 공동
사업유치를 해 청
탁 는 압력행사가
능성

해당사항없음

평가지원과

•고등교육평가
련업무
• 문 학 재정지
원사업

• 문 학 교직원
으로 취업하거나 자
문

•교육평가 재정
지원에 편의제공을
부탁하거나 압력행
사 가능성

•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

당․교부하는 등 재
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1호)

문 학정책과

•재정,회계,재산
정원 등

• 문 학법인 운
지원사항

•법인 결산,학생
정원

• 문 학 교직원
으로 취업

• 문 학 운 과
련된 재정,재산,
결산 등에 해

편의제공 청탁가
능성

해당사항없음

학정책과ⓐ

•국립 학병원 리
• 학원정원 리
•사립 학법인 재
산 리

•국립 학병원의
감사로 취업하는 경
우

•국립 학병원 리
와 련하여 청탁가
능성

해당사항없음

학술진흥과
•연구비 조성 지원
•BK사업기획

• 학 교직원이나
이사 등으로 취업
는 자문

•연구비 련 청탁
이나 압력행사가능
성

•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

당․교부하는 등 재
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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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이에 따르는 각 국토계획의 조

정,국토 수자원의 보 ·이용·개발 개조,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 간척과 육운·철도·항공에 한 사무를 담당함.

○ 2006년 재 장 과 차 하에 크게 공공기 지방이 추진단, 신정책

조정 ,감사 ,정책홍보 리실장,물류 신본부장,기반시설본부장,국

토균형발 본부장,주거복지본부장,생활교통본부장,건설선진화본부장

등 10개 핵심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의 업무는 주로 인허가,산하기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등

이 많으며,건설업체와 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건교부 공직자 퇴직

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부처라고 할 수 있음.

○ 구체 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6호)에 해당되는 부서 산하단체 특히 회를 감독하는 곳에는 해

외건설 ,건설 리 ,철도건설 ,도로정책 ,토지 리 ,교통안

등이 있음.

-이들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퇴직하여 련 회에 취업할 경우 감독

청의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로로 활동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구체 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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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 단체( 회)에 취업한 사례

(세계일보 2006년 9월 29일 보도)

-지난 2002년 이후 퇴직한 건설교통부 4 이상 고 공무원 53명

61%(32명)가 직 이해 계가 있는 유 단체에 재취업함.

-주로 한건설 회,건설공제조합,한국주택 회 등에 취업하여 공무집

행의 공정성 훼손

○ 한 6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퇴직하

여 본인이 직 리감독하는 주택공사나 시설안 기술공단,도로공사,한

국공항공사 등에 취업할 경우 감독 청의 방패막이나 입찰과 련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 부서에는 안 기획 ,도로정책 ,수자원정책 ,도시계

획 ,주거복지지원 ,부동산평가 ,도시교통 ,자동차 ,건설경제

등이 있음.

-구체 사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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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건교부 과장 이상 퇴직자의 산하기 는 산하단체 재취업

(문화일보 2006년 10월 12일자 보도)

-2005년 건교부 과장 이상 퇴직자 13명 11명(85%)이 산하기 는

산하단체에 재취업함.특히 감독 청의 담당공무원이던 간부는 감독

상 공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취업하 음.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일치

되는 사례도 있어 감독업무 수행에 한 공정성에 의문임.2006년 6월

말까지 퇴직자 13명 5명이 공제조합이나 유 회의 임원으로 재취

업하 음.

＃사례ⓑ-2:1995-2005년 건교부 퇴직 3 이상 공무원의 련단체 산

하기 취업(한겨 212006년 1월 25일자 보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건교부 퇴직 3 이상 고 공직자 177명 134

명이 건교부 련단체와 산하기 74곳에 흡수된 것을 확인됨.2004년

6월 재 건설업계의 이익단체라 할 수 있는 건교부 산하 55개 기 에

서 임원을 차지하고 있는 건교부 임원 수는 46명이며,민자고속도로 5

개 회사의 사장 2명이 건교부 출신 리임.

＃사례ⓑ-3:산하기 직원들의 도 업체 취업사례

(KBS2006년 10월 13일자 보도)

-공공공사 발주처인 주공,토공,도공 등 산하기 직원들이 도 업체인

리사기업 임원들로 취업함.건교부→공사 는 회→건설회사로 이

어지는 징검다리 이직의 문제가 있음.

○ 한편 건설교통부의 업무가 건설업체와 하게 련되기 때문에 택지지

구 선정과 련된 정보의 선 이나,특혜의 제공 등의 이해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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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활동

이해충돌내용
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고객만족센터
•개발행 의 허가
•용도지역, 지구,
구역

• 리사기업에 취
업

•도 공사를 얻어
내거나 유리한 지구
선정을 청탁

•인가․허가․특
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2호)

총무
•학술연구용역/기
술용역/정부 행사
업 등 용역계약업무

• 리사기업체나
련 회에 취업
는 자문

•기술 연구용역
을 수주하거나 정부
행사업용역 계약

을 해 로비

•공사 는 물품구
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5호)

산총

•재해 책 산담
당
•주택,도시,토지,
국민임 , 지리원
산총

•SOC용역

•재해 책 련업
체 취업 는 리
사기업체 취업

•SOC 용역을 수
주받거나 재해 련
사업을 얻기 해
청탁하거나 압력행
사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해외건설 ⓐ

•해외건설공사 수
주지원
• 소기업수주지원
활동
•해외건설 회 지
도감독

•해외건설 련 사
기업체에 취업 는
자문

•해외건설공사 수
주와 련하여 지원
을 제공받거나 수주
를 해 로비

해당사항없음

이 높은 부서에는 해외건설 ,건설환경 ,공항개발 ,도로 리 ,지역

발 정책 ,공공주택 ,주거환경 ,신도시기획 ,택지개발 ,주택건

설 등이 있음.

-이러한 부서의 경우 퇴직 후 뿐만 아니라 직에서의 뇌물수수나 비리

와 같은 문제들이 사회 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교통 ,자동차 등에 근무하는 건교부 공직자가 퇴직

할 경우 운송 련 업체와 련되어 재정지원이나 인면허 등을 해 로비

하거나 청탁할 가능성 한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됨.

○ 구체 인 건설교통부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표 16>건설교통부 퇴직 후 취업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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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

• 형공사의 입찰
방법 업무
•건설기술용역의
리

•순환골재 인증
련업무
•설계감리제도 운

•건설 련 업체에
취업 는 자문

• 형공사의 입찰
이 유리하도록 방법
을 개선하거나 설계
감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청탁이나
압력행사

해당사항없음

안 기획 ⓑ

•시설물 안 검
정 안 진단

•한국시설안 기술
공단 지도감독

•시설안 기술공단
에 취업 는 자문

•시설물 안 검
정 안 진단사

업에 련하여 청탁
하거나 감독의 방패
막이 역할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건설 리 ⓐ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지정
제도의 운
•건설감리 회 지
도감독
•건설공사 장의
검제도 운

•건설공사 품질
리

•건설 련 업체 취
업 는 자문
•건설감리 회 취
업 는 자문

•시공능력,품질
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로비
•건설감리 회감독
에 한 방패막이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물류정책 ⓐ

•종합물류업 인증
제
•물류 회
•물류 리사

•종합물류업체 자
문
•물류 회 자문

•물류 회의 방패
막이 역할이나 물류
업 인증을 해 로
비

해당사항없음

물류산업

•화물자동차운수사
업정책
•화물운송주선사업
업무
•화물휴게소 차
고지 건설지원

• 리사기업체 취
업 는 자문

•화물휴게소 차
고지 선정과 련하
여 청탁이나 로비

해당사항없음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사업의
총

•건설업이나 개발
사업자 련 자문
취업

•역세권 개발사업
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청탁하거나 압력
행사

해당사항없음

철도운

•철도사업(여객
화물운송)면허 등
철도사업에 한 각
종 인허가
•국유철도재산 리
(선로,승강장,신호
제어,역 장,출자
자산 등)

•철도공사에 취업
하거나 자문

•철도사업에 한
인허가에 한 입법
로비를 하거나 감독
청에 한 방패역

할

•인가․허가․특
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2호)

항공정책 ⓑ

•국내 항공운송사
업의 면허 등과 항
공운송 련 사업
•한국공항공사 경
평가,주주권 행

사
•항공 련단체 육
성

•항공 련업체나
한국공항공사 취업
는 자문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과 련하여
청탁하거나 한국공
항공사의 방패막 역
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공항개발

•공항 근교통시설
의 민자유치사업선
정 계획수립
•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투자우선
순 조정 결정

•교통시설 련 업
체나 개발사업 련
업체 취업 는 자
문

•당해업체가 교통
시실에 투자하도록
로비하거나 개발사
업을 획득할 수 있
도록 청탁가능성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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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

•한국철도건설기술
회,한국철도건설

공학 회 등 비 리
법인 지도감독

• 련 회 자문
는 취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 역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도로정책 ⓐⓑ
•도로교통 회,도
로공사 지도감독

• 련 회 자문
는 취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 역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도로 리
•도로안 시설 설
치 리

•안 시설 련업
체에 취업

•안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로비
하거나 청탁

해당사항없음

수자원정책 ⓑ
•수자원공사 지도
감독

• 련 회 자문
는 취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 역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지역발 정책

•특정지역 지정,
변경
•개발 진지구 지
정,변경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

• 리사기업체 취
업 도는 자문

•사 에 개발지구
에 한 정보선 을
해 청탁이나 로비

해당사항없음

산업입지정책
• 소기업지원에
한 사항

• 소기업 취업
는 자문

• 소기업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
록 청탁이나 로비

•직 는 간 으
로 재정보조를 제공
하는 업무(1호)

도시계획 ⓑ

•토지이용규제심의
원회 운

•감정평가업체 지
도감독

•건설업체 감정
평가업체 자문 는
취업

•토지이용심의규제
에서 제외받거나 완
화할 수 있도록 로
비, 는 감독 청
에 한 방패막 역
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주거복지지원 ⓑ

•여유자 운용
• 한주택보증,한
국주택 융공사 지
도감독
•국민주택기 운용

• 련공기업 공
사 자문 는 취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 역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공공주택
•택지지구지정
•택지개발사업
•주택공사담당

•건설 련업체나
주택공사 자문 는
취업

•택지지구지정
개발에 한 정보선
을 한 로비나

감독 청에 한 방
패막 역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주거환경

•주택재건축,재개
발사업,주거환경개
선사업,도시환경정
비사업
•재정비 진 시범
사업

•건설 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

•개발이익을 선
하기 해 로비하거
나 정보를 얻기
해 청탁 가능성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신도시기획
•주요신도시 개발
사업

•건설 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

•신도시 개발사업
에 한 정보를 선
하기 해 로비하

거나 청탁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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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리 ⓐ

•부동산 개업 제
도운
•공인 개사 회
지도감독

• 련 회 자문
는 취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 역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부동산평가 ⓑ

•감정평가사 시험,
면허,자격 리
•한국감정원 지도
감독

•한국감정원 감
정평가사 련 회
자문 는 취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 역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택지개발

•국민임 주택 건
설용 택지개발 정
지구 지정
•택지지구단 계
획수립 운용

•건설 련 업체에
취업 는 자문

•택지개발 정지
구에 한 정보선
을 해 청탁 는
압력행사 가능성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주택건설
•국민임 주택에
한 사업계획 승인

•건설 련 사기업
체 취업 는 자문

•국민임 주택사업
에 한 정보선 을
해 로비

해당사항없음

도시교통 ⓑ

•공제조합지도감독
(버스,택시,개인택
시, 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단
체에 한 공제사업
허가

• 련 회 자문
는 취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이나 허가를
한 청탁가능성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인가․허가․특
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2호)

교통

•자동차 여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터미
사업의 재정지원
•시외버스 운송사
업의 조정 개선
명령
•시외고속버스운송
사업의 인면허 사항
•시내버스 운송사
업의 조정 개선
명령
•택시운송사업의
인면허 수송력 공
에 한 사항

•운송 련 업체에
취업 는 자문

•재정지원이나 운
송사업 인면허 등을
해 로비하거나 청

탁

•인가․허가․특
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2호)

교통안 ⓐ
•한국교통장애인
회, 교통안 공단
지도감독

• 련 회 공단
자문 는 취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이나 입법로
비스트 역할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자동차 ⓑ

•자동차정기검사
행자지정 지도감
독
•자동차정비업 지
도감독
• 고자동차매매업
지도감독
•자동차폐차업 지
도감독

• 련업체 자문
는 취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 역할이나 검
사 행자 지정을
해 로비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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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

•건설근로자공제
회, 건설공제조합,
문건설공제조합

지도감독
•건설업자 시공능
력평가업무

• 련조합 건설
업체 자문 는 취
업

•감독 청에 한
방패막이나 입법로
비스트 역할,건설
업체의 시공능력 평
가가 유리하도록 청
탁가능성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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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정경제부

○ 1998년 2월 재정경제원에서 개편된 재정경제부는 경제사회발 의 장기

정책의 수립 조정,조세제도 련정책의 수립, 융정책 제도에

한 정책의 수립,국고 국유재산에 한 사무의 리,외환 외채

리 정책의 수립, 외경제 력에 한 정책의 수립,국민생활안정을

한 시책의 발 등의 사무를 장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는 2006년 재 장 하에 복수의 차 과 소속기 으로 국제

심 원, 융정보분석원,공 자 리 원회 사무국,경제자유구역기획

단,지역특화발 특구기획단 등을 두고 있음.그 외에 부서로 신인사기

획 ,정책기획 ,홍보 리 ,조세정책국,재산소비세제국, 세국,경제

정책국,정책조정국,국고국, 융정책국,국제 융국,경제 력국,부동산

실무기획단,조세개 실무기획단,EITC추진기획단 등을 두고 있음.

○ 재정경제부의 업무는 주로 융기 이나 증권,보험과 같은 업무를 담당

하는 기 의 이익에 련되는 업무가 많으며,특히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기업체의 직 이고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

(7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체 으로 국세심 원, 융정부분석원,공 자 리 원회,산업경제

과,국유재산과, 융정책과,은행제도과,증권제도과,보험제도과,국제

융과 등은 각 산업의 구조개선과 기업의 투융자와 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있음.

-따라서 이들 부서에 근무하던 공직자과 련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부 한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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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의 업무 공직자의 취업과 련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

능성은 높은 두 번째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법령에 의해

직 감독하는 업무(6호)로 조세지출 산과, 세제도과,소비자정책과,

재정정보 리과, 융정책과,은행제도과,보험제도과 등이 해당됨.

-이들의 업무는 주로 농 ,수 ,축 ,한국은행 등의 지도감독 한국

소비자보호원, 보험공사 등과 같은 산하기 을 리하고 있기 때문

에 이들이 이러한 기 에 취업할 경우 감독기 의 방패막이나 입법로비

스트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해충돌이 상됨.

○ 한편 리 과,회계제도과는 정부계약 용약계약과 련된 업무를 담

당하고 있어 이들이 련 기업에 취업할 경우 계약을 해 향력이 행

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됨.

○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해당되지 않지만,취업이나 고문,자

문활동 등을 통하여 이해충돌이 상되는 업무들도 있는데,

-소득세제과,법인세과,재산세과,소비세제과 등 세제실의 업무는 주로

세 제도를 기획하거나 총 하는 것으로 이들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에 취업할 경우 기업고객 유치를 통해 이해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상

됨.

-그러나 이러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상

업체인 자본 50억이상,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

을 충족하더라도 퇴직 료가 수행했던 업무와 직 업무 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허용되고 있음.

- 한 종합정책과는 재정 융 련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이들이 국책은행이나 산하기 에 취업할 경우 유리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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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나 집행을 한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의 퇴직 공직자의 취업경로는 주

로 융기 ,산하기 이나 국책은행, 기업,법무법인 등으로 볼 수 있

음

-2001년부터 2006년 10월 재 재경부 4 이상 퇴직자 55명 42명

(76.4%)이 재취업하 으며,2006년에도 5명의 퇴직자는 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참여연 이슈리포트,2006.12)

○ 각각의 구체 사례를 참여연 이슈리포트(2006.12)를 토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 1:재경부 퇴직공직자의 융회사 재취업 사례

- 융 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재정경제부 료 48명 19명이

융회사로 재취업하 음. 융회사와 련된 정책을 결정하고,이들을

감독해야 할 경제 료가 퇴직후 융회사에 재취업할 경우,경제 련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부 한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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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재경부 퇴직공직자의 산하기 국책은행 재취업 사례

-재경부는 산하기 과 국책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총 14명으로 융

기 에 이어 가장 많았음.경제 료의 산하기 으로의 이동은 외부인사

입을 통한 경 신이 아니라 인사 체 해소를 한 궁여지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음.

＃사례 3:재경부 퇴직공직자의 기업체 재취업 사례

-재경부 퇴직공직자 기업체로 취업한 사례는 총 48명으로 이 7명

은 삼성(5명),두산(1명),LG(1명)등 기업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

음.재경부 료들은 기업의 이익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함.

경제 료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퇴직후 일자리 확보를 해 재직기

간 동안 업계의 에 거슬리는 정책결정을 하지 않으려 하는 등 정책결

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높다는 에서 문제가 있음.

＃ 사례 4:재경부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재취업 사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경제 료 재경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명

이었음.이들은 주로 재경부에서 법인세 담당 업무를 수행했던 료들

로 법무법인의 매출을 좌우하는 기업고객을 유치하기 해 법무법인으

로 재취업한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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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련하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취

업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임.

-즉 산하기 과 국책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후 여기에서 퇴직하면 다시

기업에 재취업해 이해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하기 으로 이들이 보내지는 이유는 인사 체 해소 때문이며,기업 역

시 퇴직 경제 료를 입해 이권을 챙기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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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재정경제부 퇴직 후 취업 련성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활동

이해충돌내용
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국세심 원
•심 사건조사
조정

•산하기 이나 국
책은행 취업 는
융업에 취업
•법무법인 취업
는 자문

•산하기 국책
은행의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로 활
동
•경제 련 정책결
정 집행과정에
융기 에 유리하

도록 향력 행사
•법무법인의 취업
하여 기업고객의 유
치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 과태
료, 융기 피드
백

• 융기 (증권,
은행)에 취업 는
자문

• 융기 에 취업
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향력
행사 가능성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공 자 리
원회

•공 자 총
사후 리

• 기업 등에 취직
는 자문

• 기업 등에 취직
하여 공 자 을 획
득할 수 있도록
향력 행사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리
•용역계약 청사
리

•용역 련 업체에
취업 는 자문

•용역을 수주하거
나계약을 해 로비
하거나 향력 행사

•공사 는 물품구
입의 계약 검수
에 직 계되는
업무(5호)

조세지출 산과

•조세지출 산제도
의 기획․입안
•세무사의 리감
독

•세무 련 회나
회계법인에 취업
는 자문

• 련 회의 방패
막이 역할이나 회계
법인에 취업하여 정
책결정에 향력 행
사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소득세제과
•소득 련 세제의
기획․입안

•법무․회계법인
는 기업 련 회
에 취업 는 자문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하여 기업고액
을 유치하거나 기업
련 회에 유리한

정책결정이나 입안
이 이루어지도록 로
비스트 역할

해당사항 없음

법인세과
•법인 련 세제의
기획․입안 총
․조정

재산세과

•양도소득세,특별
부가세,상속세,증
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에 한
기획․입안

소비세제과
•부가가치세,주세
등에 한 제도의
기획․입안

세제도과
• 세사의 지도감
독

• 세사 회 취업
는 자문

• 세사 회의 방
패막이 역할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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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활동

이해충돌내용
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종합정책과
•재정․ 융 외
환 등 련정책의
종합․조정

•국책은행이나
융기 에 취업 는
자문

•은행이나 융기
에 유리한 정책결

정이나 집행이 이루
어지도록 향력 행
사

해당사항없음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의 지원감독

•소비자보호원에
취업 는 자문

•소비자보호원의
방패막이나 입법로
비시트 역할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산업경제과

• 소기원지원
제조업 농․임․
수산업 련 주요정
책의 총 ․조정

• 소기업 는 제
조업에 취업 는
자문

•기업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압력행
사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국고과
•공공자 리기
의 리운용

• 융기 기
업에 취업 는 자
문

•공공자 과 련
하여 향력을 행사
하거나 정책결정에
압력 행사

해당사항없음

재정정보 리과

•재정융자계획의
수립․집행
•담배사업에 한
정책수립 지도감
독

•기업체 담배사
업체에 취업 는
자문

•기업체의 방패막
이 역할이나 정책결
정과정에 향력 행
사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국유재산과

•정부의 출자
주주권 행사
•정부소유주식
출자증권의 리․
처분
•정부투자기 의
내부감사 회계제
도 결산의 총

•산하기 는 정
부투자기 에 임원
으로 취업

•감사에 유리하도
록 향력을 행사하
거나 주가 련 청탁
가능성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회계제도과

•정부계약실 의
심사․분석
•정부조달사업
련 업무의 조정

•기업에 취업하거
나 자문 역할

•정부조달사업을
수주하도록 청탁하
거나 압력행사 가능
성

•공사 는 물품구
입의 계약 검수
에 직 계되는
업무(5호)

융정책과

•조폐공사업무
•기업자 정책
수출입 융지원정책
의 기획․조정
•주택 융신용보증
기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 의
업무
•유사 융에 한
조사
•벤처기업 지식
산업에 한 융지
원제도

•산하기 에 임원
으로 재취업
•벤처기업에 취업
는 자문

•산하기 의 방패
막이나 로비스트 역
할
•벤처기업에 유리
한 정책결정이나 집
행이 이루어지도록
향력 행사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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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활동

이해충돌내용
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은행제도과

•은행정책수립
지 결제제도
•한국산업은행
소기업은행 업무

•산업합리화제도
융지주회사의

운용
•은행산업 구조개
선에 한 정책수립
• 융기 부실채
권정리 여신 문
융업에 한 정책

수립
•농 ,수 ,축
의 리

•은행을 비롯한
융기 에 취업 는
고문
•농 ,수 ,축
등에 취업하거나 고
문역할

• 융기 에 유리
한 정책결정이나 집
행을 한 향력
행사
•산하기 의 방패
막이나 입법로비스
트 역할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증권제도과

•증권투자신탁제도
에 한 정책수립
•유가증권발행
융선물제도, 생
융상품에 한 정

책수립
•증권산업구조개선
•기업의 공개
상장 제도
•기업인수․합병․
분할

•증권회사 기
업에 취업하거나 자
문역할

•증권회사 기
업에 유리한 정책결
정이나 집행이 이루
어지도록 향력 행
사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보험제도과

•보험업 련 기본
정책수립
•보험산업 구조개
선 정책수립
• 보험공사
리

•보험업에 취업
는 고문
• 보험공사의
취업 는 고문 역
할

•보험업에 유리한
정책결정이나 집행
을 한 향력 행
사
•산하기 의 방패
막이나 입법로비스
트 역할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6호)

국제 융과

•기업 융기
등의 외화자 조달
정책의 수립
•정부의 외지
보증 국내 융기
의 해외진출 총
․조정

• 기업에 취업하
거나 고문역할

•기업의 이익에 유
리하도록 정책수립
과정에 향력 행사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업무(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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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결론

○ 여기서는 법원과 여타 기 들로 분류하여 업무와의 이해충돌 련성을

정리하 음.

○ 먼 법원과 련하여,공윤법 법원 규칙 제25조 5항에 나타나 있는

한 업무 련성의 범 와 법원 각부서의 업무를 서로 련지어 종

합 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공윤법 법원 규칙 제25조 5항의 한 련 업무는 다음과 같음.그

제25조 5항의 1호는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별도의 업무 련성

단기 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1.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계되는 업무.

2.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3.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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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공윤법 법원규칙(제25조 5항)과 각 부서의 련업무 단기

련업무

(공 법 대법원규칙 

제25조5항)

판

등 호적

판사무

호적과
동산

등 과

공탁사업

등 과

1(사건심 ㆍ심판 련업무)
업체 대상 

각종 판.

경매 련행정

업무.

판절차상편

제공.

2(공사, 물품 )

3( 산상 향업무)

업무처 방식

에 라 해

충돌 발생

동산 등 업

무

법무사에 한

업무

공탁에 한업무

상업등 에 한 

업무

경매 련행정

절차업무.

공

법시

행령

(제3

2조

2항)

1( 정보조제공업무)
등 등별 회계

업무

2( 허가, 특허, 승 )

3(검사 및 감사업무)

4(조 련업무)

5(공사, 물품 ) 공 법 대법원규칙 제25조5항 2호  동

6(직접감독업무)
법무사에 한

업무

7( 산상 향업

무)
공 법 대법원규칙 제25조5항 3호  동

타

사

대법 회

( 판사 동

)

정책

대법 회

(규칙 제개정 

등)

○ 공직자윤리법에서 법원은 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별도의 업무 련

성 단기 으로 사건의 심리ㆍ심 과 계되는 업무(공윤법 법원규칙

제25조 5항 1호)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등기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공

윤법 시행령(제32조2항)의 1호,6호 등과 한 업무 련성이 있음에도

법원 규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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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회의를 통해서 의결되는 인사( 사임명동의안),정책( 법원 규칙

의 제ㆍ개정)등의 업무에 해서는 실제 인 업무 련성 단기 의 미

비로 이해충돌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법원을 제외한 여타 기 과 련하여,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나

타나 있는 한 업무 련성의 범 와 앙부처의 업무를 서로 연 지

어 종합 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구체 으로 한 련 업무는

다음과 같음.

1.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 계되는 업무

3.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한 검사․감사에 직 계되는 업무

4.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

5.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6.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7.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나타난 7가지 취업과 한 련업무 이외

에 업무도 나타났는데,구체 으로 다음과 같음.

-기업체 비 리법인이 당사자이거나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는 사

건의 심리와 계되는 업무

-기업체의 유무형의 재산상의 권리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업무

-비 리법인(사립학교,병원)등에 재산상의 권리에 향을 미치는 업무

○ 이상의 취업과 한 련업무를 앙부처별로 분석해 본 결과, 앙선

거 리 원회는 법규해석과,법무 ,선거상황 ,정치자 과,정치자 조

사과,감사 등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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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심리와 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 역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의 심

리와 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주로

수사계,강력계,폭력계,교통안 계 등이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

음.

○ 국세청은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4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국세청장 차장,징세과,부가

가치세과,소득세과,법인세과,재산세과,조사1과,세원정보과 등이 있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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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앙부처업무의 취업 련성

련업무 앙선 경찰청 국세청 교육부 건교부

1(재정보조제공업무)

•지방교육재정담

당 실

(지방교육재정배

분)

•정책총 과

(리사업추진)

•평가지원과

(문 학 재정지

원)

•학술진흥과

(연구비조성지원

BK사업)

•산업입지정책

( 소기업지원에

한 사항)

2(인허가,특허,승인)
•조직행정과

(비 리법인의 설

립 감독)

•고객만족센터

(개발행 의 허가)

•철도운

(철도사업 면허

각종 인허가)

•도시교통

(여객자동차운수단

체 공제사업 허가)

• 교통

(시외고속버스운송

사업, 택시운송사

업 인면허)

3(검사 감사업무)

•기획감사담당

실

(사립고등교육기

행정감사)

4(조세 련업무)

•국세청장 차

장

(업무총 )

•징세과

(국세징수총 )

•부가가치세과

(부가세 리)

•소득세과

(소득세신고 리)

•법인세과

(법인세 신고

리)

•재산세과

(양도소득세,상속

증여세업무)

•조사1과

(법인납세자 리)

•세원정보과

(탈세자료 리)

5(공사,물품구입)
•총무과

(공사,제조,물품

의 구매조달)

•교통 리과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 리)

•총무과

(물품구매조달)

•운 지원

(물품구매조달)

•시설기획담당

실

(각 학교 시설설

비 계획수립)

•총무

(학술연구용역/기

술용역/정부 행

사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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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업무 앙선 경찰청 국세청 교육부 건교부

6(직 감독업무)

•사무총장•차장

(업무총 )

•총 기획 실

(선거경비에 한

업무)

•조직행정과

(비 리법인의 설

립 감독)

•조사총 과

(선거 반행 감

시단속)

•소비세과

(주류면허업체

리감독)

•안 기획

(한국시설안 기술공단 지

도감독)

•건설 리

(건설감리 회 지도감독

건설 장 검)

•항공정책

(한국공항공사 주주권 행

사)

•철도건설

(한국철도건설기술 회,한

국철도건설공학 회 등 비

리법인 지도감독)

•도로정책

(도로교통 회, 도로공사

지도감독)

•수자원정책

(수자원공사 지도감독)

•도시계획

(감정평가업체 지도감독)

•주거복지지원

( 한주택보증,한국주택

융공사 지도감독)

•토지 리

(공인 개사 회 지도감

독)

•부동산평가

(한국감정원 지도감독)

•도시교통

(공제조합 지도감독)

•교통안

(한국교통장애인 회,교통

안 공단 지도감독)

•자동차

(자동차정비업 검사

행자 지도감독)

•건설경제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공

제조합, 문건설공제조합

지도감독)

7(재산상 권리 향업무)

•징세과

( 융자산

신용정보조회)

•소득세과

(면세사업자

세무 리인

리)

•공공주택

(택지지구지정 택지개

발사업)

•주거환경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도시기획

(신도시 개발사업)

•택지 리

(국민임 주택 택지개발지

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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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업무 앙선 경찰청 국세청 교육부 건교부

기타

기업체 비

리법인이 당사

자이거나 직

인 이해 계

를 가지는 사건

의 심리와 계

되는 업무

•법규해석과

(선거유권해석)

•법무

(선거소송사무)

•선거상황

(선거 련 사건

사고처리)

•정치자 과

(정치자 회계사

무)

•정치자 조사

과(선기비용 수

입지출 조사

국고보조 조사)

•감사

(지방선거경비출

납 감사)

•수사계

(형사사건수사)

•강력계

(살인,강도, 도

등 강력사건수사)

•폭력계

(조직,폭력범죄

등 수사)

•교통안 계

(교통사고 재조

사)

•법규과

(조세법령해석

처리)

기업체의 유무

형의 재산상의

권리에 간

으로 향을 미

치는 업무

•부동산거래

리과

(투기조장업체

리)

•정책조정과

(민간단체와 공

동사업)

•해외건설

(해외공사수주지

원)

•건설환경

( 형공사입찰방

법 건설기술

용역 리 등)

•물류산업

(화물휴게소

차고지 건설지원)

•물류정책

(종합물류업 인

증)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사업)

•공항개발

(공항 민자유치

사업 선정 사업

투자우선순 결

정)

•도로 리

(도로안 시설

설치 리)

•지역발 정책

(개발 진지구지

정)

•주택건설

(국민임 주택

사업계획 승인)

비 리법인(사

립학교, 병원)

등에 재산상 권

리에 향을 미

치는 업무

• 문 학정책

과(법인 결산

운 지원)

• 학정책과

(국립 학병원

리 사립법인

재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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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 한 법원규칙」 제25조 5항 1호 기업체가 당사자

이거나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계되는 업무에서 포

으로 해석한 것임.

○ 교육인 자원부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1호 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지방교육재정담당 실,정책총 과,

평가지원과,학술진흥과 등으로 가장 많았으며,공직자윤리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비 리법인의 재산상 권리에 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문 학정책과, 학정책과 등이 있어 이들의 퇴직후 취업

에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는 가장 많은 부서가 퇴직후 취업에 있어 이해충

돌의 가능성이 높았는데,특히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6호 법령에 근

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가 안 기획 ,건설 리 ,항공정책 등 14

개 부서로 가장 많았음.

-이들 부서는 정부유 기 이나 비 리법인에 한 지도감독 업무를 주

로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건설교통부는 공직자윤리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기업체의

유무형의 재산상 권리에 간 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건설 ,건설환경 ,물류산업 등 9개 부서는 퇴직후 취업에

있어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됨.

○ 반 으로 이러한 앙부처의 업무 련성을 분석한 결과 취업의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며,특히 비상근 형태의 자문이나 고문 활동도

취업의 개념에 명시 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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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6호의 경우 리사기업체뿐만 아니라 공직유

단체 비 리 법인 련기 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취업제한 외

회에 한 규정 한 정비하여 공직자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

하는 형태로 환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해당하지 않은 한 련 업무 법원

규칙,헌법재 소 규칙처럼 앙선거 리 원회,국세청,경찰청 등의 업

무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업무 련성 단기 을 신설할 필요가 있

음.

-즉 “기업체 비 리법인이 당사자이거나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는

사건의 조사․수사 재 과 계되는 업무”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

가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7호에 있어 상당한 향력 행사 가능성을 단

함에 있어서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정부유 기

비 리법인의 재산상의 유무형의 이익까지도 포 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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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문제 개선방안

제1 취업의 개념

1. 황

○ 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유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

고 있지만,“취업”의 정의와 개념에 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다만,정부공직자윤리 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인지 여

부를 취업여부의 기 으로 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의 범 :‘0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 지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가로

서 보수를 받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국민건강보험

법상 직장보험 가입 상자’를 말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지침에 의하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운 할 경우,

퇴직 후 특정 리사기업체에의 취업만을 제한할 뿐,취업 이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로비 자문활동,기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향력행사

행 등은 행법으로 규제하지 못함.

2.문제

○ 우선 취업의 정의가 불분명해 법 용시 이를 소하게 해석․ 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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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음.지침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

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집행을 가로막는 로비활동, 향력 행사 행 등

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실질

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 할 수 없음.

○ 행과 같이 취업을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 상자 혹은 근로기 법

에 따른 근로자의 지 에 있는 경우만을 취업으로 볼 경우 자문,고문

등 비상근 근로,그리고 임 을 목 으로 한 종속 인 계가 아닌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 상 제외자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

-비상근 근로자 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 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따라서 일정기간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문,비상근 고문과 같은 로비나

향력 행사를 목 으로 행해지는 고용계약,도 계약,임시 혹은 비정규

의 형태의 고용 등 사실상 가를 받고 행해지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한 로비행 , 향력의 행사, 리행 는 행 법률로는 규제가 불가능

함.

○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고문이나 자문활동이 주로 퇴직한 고 공

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 의 댓가를

지 받는 등을 고려할 때,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취업에 해당하지 않

는 고문이나 자문역할이라 하도라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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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이○○ 감 장,강○○ 의원이 국민은행의 고문․

자문역할을 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수개월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직자윤리 원회는 3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은행 직장가입자가

아닌 계로 ‘취업제한 반여부’검토 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단

(‘05.10.이 순 의원주재 토론회)

※ 퇴직 후 형로펌에 취업한 이○○ 경제부총리와 최○○ 국세심 원

장은 월 3천 5백만원씩 연 4억원이 넘는 여를 받았으며

․이○○, ○○ 서울국세청장은 월 3천 4백만원,이○○ 감 원장은

2천 5백만원을 받았음(‘06.11.24.SBS뉴스)

○ 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이외에도 ‘취업

정자의 취업가능여부 확인요청’을 통해 가능하지만,당사자가 (비상근)자

문․고문활동 에 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여부 악이 불

가능한 실정임.

3.개선방안

○ 에서 살펴보듯 취업의 범 와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상

당한 난 이 있음(취업이 다수의 법령에서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한 정확한 개념을 찾을 수 없음,아울러 례에서도 취업의 범

와 개념이 구체화된 사례를 찾기 어려움)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이 추구하

는 입법목 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기 해서는 형식 인 고용 계

가 아닌 실질 인 활동 혹은 행 의 내용에 의해 취업여부를 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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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행보다 취업의 개념을 보다 범 하게 용하도록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 례에서는 취업 자체에 한 례는 아니지만,근로자의 개념과

련하여 계약 등의 형식과 계없는 실질 인 근로의 제공 여부를 요

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에서,이를 근거로 행 지침보다 취업의 개념

을 확 하여 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근로자의 개념’에 한 례

( 법원 1996.4.26.선고 95다20348 결,1997.11.28.선고)

-근로기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는 사업장에 임 을 목 으로

종속 인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는지 여부에 따라 결

정된다.

○ 즉 취업을 ‘퇴직공직자가 계약형식에 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퇴직

업무와 한 연 이 있는 리사기업체 혹은 회의 이익을 하여 근

로를 제공하고 가를 받는 것’으로 정의해 실질 인 활동의 내용에 의

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 이와 련,취업 상자는 한 업무연 성이 있는 리사기업체 등과

고용계약( 행법률상의 ‘취업’)외에도 도 ,용역계약 등 가를 수반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사 에 앙행정기 장 등에게 취업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아울러 공직자윤리 원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

을 활용,취업제한규정의 반여부를 감독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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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취업의 범 를 행보다 확 해서 용할 경우 퇴직공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일반 으

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

는 없고(본질 내용 침해 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않

아야 함.과잉 지의 원칙은 입법의 목 이 정당해야 하고(목 정당성의

원칙),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은 의도하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합하

여야 하고(방법 정성의 원칙),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고려되는

여러 수단 에서 가장 기본권을 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제

한 최소성의 원칙),기본권의 침해정도와 공익의 비 을 반 으로 비교

형량하 을 때,양자사이에 정한 비례 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임(법

익균형성의 원칙).

○ 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취업의 범 를 확 하여 용하는

것이 헌법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됨.퇴직후 취업 제한규정

자체가 취업 자체를 으로 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 공직자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기본

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한 취업의 범 를 확 하는

것은 새로운 제한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규정의 실효성을 상화하는 것이

므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되는 것도 아님.이미 공직자윤리법은 공공

복리를 이유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로

그 요건 -△퇴직일로부터 2년간,△퇴직 3년 이내에 소속하 던 부서

의 업무와 한 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리를 목 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 -을 엄격히 정해 기본권 제한방법의 정성을 유지하고 있

음.따라서 이처럼 법률이 정한 범 내에서 단순히 취업의 개념과 정의

를 구체화 해 입법목 에 맞도록 용범 를 정하는 것은 헌법원칙에

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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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퇴직공직자가 우 등을 이용해 재직 근무하 던 련부

서의 직 공무원을 는 연락해 법규의 제정이나 인․허가,계약,

거래 등에 한 정책결정에 향을 미치는 행 도 규제되어야 함.

○ 퇴직공직자가 화 혹은 면 을 통해 재직 근무하 던 부서의

직공무원에게 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심리 부담감을 주거나 공정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게 돼 정부의 정책결정의 공정성에 한 불필요한 오해

를 불러일으킨다는 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이 같은 행 는 반드시 타인의 이익을 하거나 당장의 가 계를 수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가의 유무에 계없이 활동 그 자체로 제

한되어야 함.다만 이 경우 퇴직공직자들의 활동을 무조건 제한한 것이

아니라 △퇴직 3년간 재직 직 담당하거나 직무범 안에 있었던 업

무와 련하여 △자신이 직 이고 실질 인 이해 계를 갖거나 혹은

타인의 이익을 하여 △법규의 제․개정,인․허가,계약,거래 등에

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향력을 행사할 목 으로 △ 련부서의 공무원에

게 연락하거나 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을 것임.하

지만 취업과 달리 로비행 는 사 규제 혹은 확인이 불가능 하며,따라

서 칙조항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제재를 가하는 사후 발․

처벌 방식을 취함.

○ 다만 이 같은 제재가 퇴직공직자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로비활동

의 순기능까지를 모두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해

한 보완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행 취업제한제도에서 외 으로

취업승인규정을 둔 이유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사익추구의 가능성보다

공익 기여가 더 클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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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취지에서 로비활동 역시 그 정 측면을 활용,보장하기 해

서 로비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록 하고 등록된 자에 한해 로

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련한 활동까지를 모두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퇴직공직자의 활동 체를 지하는

것이 아니라,정책결정에 부당하게 향을 미칠 수 있는 로비활동에

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과 련한 헌법상의 원칙

(본질 내용 침해 지 원칙,과잉 지의 원칙) 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개선방안 :취업은 물론 퇴직 후 특정행 까지를 제한

-“퇴직공직자가 계약형식에 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퇴직 업무와

한 연 이 있는 리사기업체 혹은 회의 이익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

고 가를 받는 것”으로 취업 등의 개념을 정의함

현행 개정안

없음

계약형식에 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기업체 등에 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가를 받는 것

-즉 공무원이 재직 직 담당하거나 직무범 안에 있었던 업무와 련하

여 퇴직 후 자신이 직 이고 실질 인 이해 계를 갖거나 혹은 타인을

하여 법규의 제․개정,인․허가,계약,거래 등에 한 정부의 정책결정

에 향력을 행사할 목 으로 련 부서의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하

는 것을 일정기간(2년)동안 지함.단 이같은 로비활동을 등록하고 공개

하는 경우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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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부서를 상 로 한 우,로비활동의 문제를 상당부분 방지함으

로써 공직사회에 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그

러나 우리의 문화 풍토에 비춰볼 때 퇴직공직자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

한한다는 비 이 제기될 수 있음.



제5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 개선방안․109

제2 취업 활동 제한 기간의 정성 검토

1. 황

○ 행 공직자윤리법상(제17조제2항),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업체와 퇴직 담당

업무와의 련성을 단함에 있어서 퇴직 3년 이내 소속부서의 업무만을

기 으로 하고 있음.

-퇴직 3년 이 에 담당했던 업무가 취업업체와 직 이고 한 업무

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함.

-퇴직일 3년 에 취업 정업체와 업무 련성이 없는 부서․기 에 근무토록

조치한 경우에는 업무 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를 들어서 퇴직

정 공직자를 퇴직 3년 에 취업 상업체와 업무 련성이 없는 부서(교

육원,연수원 등)에 보 배치하여 근무 한 후 퇴직후 직무 련업체에

취업하는 행법상 규제를 받지 않음.

○ 한 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이와 같은 제한기간의 설정은 재직

취득한 정보 인맥의 가치가 퇴직후 2년간은 유효하다는 제하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문제

○ 행 2년의 제한기간은 재직시 취득한 정보의 가치 혹은 인 계의 가

치가 2년간은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이 진 것이지만 재직시 취득한 정보

의 질과 내용에 따라 정보가치의 존속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인

계를 기반으로 한 우,로비활동의 가능성 역시 획일 으로 용할



110․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수 없음.

○ 이 같은 에 비춰 행 취업제한 기간과 활동제한 기간을 특정사안의

개입정도에 따라 차별화할 이유가 있으나 직 ,특정사안의 개입정도를

구분해 입법화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며,이같은 제한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에서 과잉 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타법률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보더라도 행

보다 제한기간을 늘리는 것은 신 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련 사례

-유사한 입법취지를 가진 검찰총장의 퇴임후 법무부장 취임제한,퇴임

후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 등 통상 2년의 자격제한 기간을

두도록 한 바 있음.

-미국,캐나다 등 퇴직후 취업 혹은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에서도 그 제

한기간은 통산 1년 혹은 2년에 머뭄.

○ 다만 퇴직공직자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재직 시 알게 된

정책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경제 이익이나 정치 이익을 해 이를 활

용함으로써 정부정책에 한 국민의 불신과 정부의 도덕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막기 해서는 정보의 가치가 유지되는 동안 이의 활용을 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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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형법 등 타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무상비 설죄 등이 이같은 행

를 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 엄격한 구성요건을 필요함.

부동산 개발,투자 정 정보 등과 같이 객 ,일반 인 입장에서 외부

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재직 취득한 경우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윤리차원에서 이의 활용을 할 명문의 규정을 둬

야 함.

3.개선방안

○ 취업제한 기간과 련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의 논의가 가능함.

즉 퇴직 업무 련성의 여부를 단하기 한 3년의 기 과,퇴직후 취

업을 제한하는 기간인 2년에 한 각각의 논의가 필요함.

① 퇴직 담당업무의 연 성 단기간의 강화

○ 먼 퇴직 담당업무(3년)와의 연 성을 단하는 기간과 련하여,이해충

돌의 발생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해서는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음.우리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 동안 많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에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연 성 단

기 에 해당하지 않는 기 에 근무하 다가 퇴직후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에서,이를 보다 근원 으로 제한하기 하여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를 들어서 5년으로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임.이미 독일․ 랑스 등에서는 는

퇴직 5년간의 소 업무를 기 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이를 단할 수 있는 기 혹은 주체

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특히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부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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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에서,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한

단을 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님.

② 취업제한 기간의 강화

○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기간과 련하여, 행 취업 혹은 활

동제한 기간을 특정사안의 개입정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 인 취업제한 기간은 행과 같이 2년으로 유지할 수 있음.즉 재

직 자신이 직 여하 던 업무와 련해 련부서를 상 로 특정개

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변하기 하여 공무원을 하거나 연락하는

행 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에서 취업제한 기간과 같이 2년

동안 제한하도록 함.

○ 혹은 퇴직공직자가 재직 취득한 정책 등에 한 정보의 비 가치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활용을 지토록 할 수 있음.이 경우 취업을 제한

하는 기간은 행과 같은 2년이 아니라 1년에서부터 구 인 제한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임.다만 여기에서는 취업제한 기

간을 기본 으로 2년으로 설정하고, 외 인 경우에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1년의 제한 사유 :직무 련성이 있는 업무와 간 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혹은 2년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직자윤리 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2년의 제한 사유 : 한 직무 련성이 있는 업무를 직 수행한 경우

○ 참고로,독일․ 랑스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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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정안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① 퇴직일로부터 2

년간 퇴직 3년 이내에 소속하 던

부서의 업무와 한 련이 있는

---------취업할 수 없다.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① 퇴직일로부터 2

년간 퇴직 5년 이내에 소속하 던

부서의 업무와 한 련이 있는

---------취업할 수 없다.다만,직무

련성이 있는 업무와 간 으로 연계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혹은 2년

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직자윤

리 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

년간 제한할 수 있다.

4.외국의 입법례

(1)미국

○ 퇴직 에 특정업무에 직 련되었거나 실질 으로 이해 계가 있는 특

정업무에 하여 련부서의 공무원과 공식,비공식 인 을 구제

한

○ 타인을 해 향력을 행사할 목 으로 자신의 퇴직 3년 이내의 직무

책임범 안에 들었던 사실에 해 해당부처나 기 소속 공무원과 을

2년간 지

○ 퇴직 후 1년동안 자신의 소속기 에 한 사안에 하여 리활동을

지

(2)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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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는 자신이 근무하 거나 퇴직 1년 에 직 이고 실질 인

계를 맺었던 부서의 로그램이나 정책에 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기 에 이를 활용하거나 고객에게 자문을 해 주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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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취업제한 상 등의 재조정

1. 황

○ 행법상,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체의 범 는 자본 이 50억원 이

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 이

보에 고시한 업체가 이에 해당함.

※ 2006년도 용 상 리사기업체는 모두 2,919개에 달함.(행정자치부

보.2006.12.29.)

○ 한 일부 회의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되는데,이 회의 범 는 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 력 등을 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임.단

다음과 같은 회는 퇴직후 취업제한 항 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

음.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탁받아 수행하는 회

-임원을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

인하는 회

2.문제

○ 취업제한 상기 과 련한 문제 은 크게 공직유 단체 비 리법인

의 제외 문제,취업제한 상 리사기업체의 선정 기 의 성,그리고

취업제한 상 회 련 외조항의 존치 문제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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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직유 단체 비 리법인 제외의 문제

○ 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리 사기업체만을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는

상기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공직유 단체 비 리법인은 제한 상

기 에서 제외하고 있음.

○ 비 리기 공직유 단체라 하더라도 이해충돌의 문제에서 외일 수

는 없음.즉 비 리기 공직유 단체라 하더라도 재와 같이 공직

퇴직후 재취업이 가능할 경우,이들 기 에 해서 련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이들 기 들은 부분 련 행정기 들의 지도,감독을 받는 치

에 있다는 에서,행정기 들이 이들을 상으로 엄격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특히 지속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

“낙하산 인사”의 문제와 결합되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국가청렴 원회의 자료에 따르면,지난 2003년에서 2005년의 기간동안,

재경부,건교부 등 11개 부처 1-3 공무원 84명이 명 퇴직후 수일 내

지는 수개월 이내에 산하기 등에 재취업을 하 음.특히 어떤 퇴직 공

무원은 퇴직한 당일 바로 산하기 의 감사로 취업을 하 다는 에서,

감독기 과 피감독기 간에 공정한 계의 형성이 불가능함은 물론,재

취업한 공무원의 역할이 과연 어떠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참고로,지난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의 기간동안 퇴직한 공정 ,

감 ,재경부,문 부,건교부,복지부 등 6개 부처의 3 이상 퇴직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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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94명 ,취업자는 73%인 142명이며,이 에서 공직유 단체에 재취

업한 경우는 27%인 42건,정부산하기 소속기 에 재취업한 경우는

17%인 27건으로 조사되었음. 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감사원에서 퇴

직한 163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24명이 정부,지자체 산하기 ,투자

기 등 이해충돌이 심각한 피감기 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YTN2006년 10월 26일 보도 인용).

2) 취업제한 상 리 사기업체 선정기 문제

○ 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추 취업제한 상 리 사기업체의 선정기 은

자본 50억원 이상으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리 사기

업체로 제시되어 있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 그러나 행 기 은 논리 이고 합당한 기 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라

기 보다는 행정상의 리 편리성에 근거한 임시방편 기 이라고 할

수 있음.이와 같은 기 과 공직자윤리법이 지향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방지와는 사실상 상 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와 같은 기 으로 인하여,이 기 을 충족하는 않는 리 사기업체에

해서는 실제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함.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법인과 회계

법인들의 경우,자료에 따르면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

는 상당히 많지만,자본 은 부분 50억원 미만이어서 취업에 거의 문

제가 없는 상태임.

○ 실제로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법인이 제외되는 문제 이 발생

하고 있음.즉 국내 형 회계법인 10개 8개가 외형거래액에서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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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과하 지만,자본 50억원 이상인 법인은 삼일과 한 2개 법인

에 그치고 있음.그리고 행자부 고시 내용에 따르면,이 기 을 충족하는

법무법인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부를 상 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 법무법인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그런데 문제는 법무법인이 상 하는 정부 부처

의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이들 법인으로 퇴직후에 재취업하고 있

다는 것임.이로 인하여 어느 역보다도 퇴직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역이 바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한 재취업이라고 할 수 있

음.

3)취업제한 상 회 련 외조항의 문제

○ 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제한 상 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회에 한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외 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이 사무를 탁받아 수행하는 회

-임원을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

인하는 회

○ 따라서 비록 리사기업체의 모임인 회라 하더라도,공공사무를 탁

받아 수행하거나 혹은 임원을 국가기 등이 승인 혹은 선임하는 경우에

는 제외하도록 하여 사실상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묵인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음.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공공기 혹은 유 단체라 하더

라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존재하는데,하물며 리사기업체가 가입하는

회는 이들과 비교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상 으로 훨씬 높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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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는 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정부 업무를 탁받아서 수행하는(혹은 수행할수 있는) 회의 사례

퇴직 공직자의 취업과 련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20>정부 업무 탁수행하는 회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회명 정부 탁사업 퇴직공직자 재취업

은행연합회
재정경제부는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 기 으로

등록하여 국내 모든 융기 의 신용정보 리
감 부 원장

손해보험

회

융감독 원회 행 임사무(손해보험설계사 등록 업

무),보험 련 기타 업무 임

감원 보험감독

국

한국증권업

회

융감독원장으로부터 탁받은 회원에 한 검사업무

등

감원 증권감독

국

건설

공제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하는 업무

건교부 차 보,

감사담당 ,기술안

국

한국건설

감리 회

감리회사별 감리용역 실 리,감리원 경력 리 감리

회사 감리원에 한 부실벌 종합 리,감리원변경

등록 등의 업무

건교부 국토정책

과

한설비건

설공제조합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건설산업기본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가 탁하는 사업에 한 업무

를 규정

앙토지수용

원회 상임 원

한건설

회
법령에 의한 정부 탁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규정

건 건교부 심의 ,

지방국토 리청

한국주택

회
주택건설사업자 련 탁 업무

건교부 국토정책

국장

한 문

건설 회

건설업 련법령에 의한 수탁사업 정부의 자문 업

무 규정

건 건교부 건설경제

과장

한주택

건설 회

주택건설( 지조성)사업자의 신규등록 수·등록증발

변경사항 수·처리와 주택건설실 확인등 주

택사업 련 각종 행정업무를 행

건 건교부 부이사

한국양묘

회

산림청 지시에 따라 좋은 양묘종자를 채취 공 업무.

산림청장이 조요청하는 종묘 련 업무를 수행
-

무역 회 정부 수임업무(남북경 업무 등)
산자부장 ,

소기업청장

자료 :참여연 내부자료 련 회 홈페이지 자료 활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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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선방안5)

(1)취업제한 리사기업체 기 의 하향조정

○ 원칙 으로 기업의 규모에 의해 취업제한 리사기업체의 범 를 설정하

는 것이 아니라,실질 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따라 사안별로 퇴직공직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퇴직공직자의 모든 기업체 취업에 해 직무 련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개별 으로 확인,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 문제와 비록 이

해충돌에 따른 공익의 손상 혹은 사익 추구의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

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실상 이해충돌이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두 가지 을 고려한다면 취업을 제한하는 리사기업체의 규모와 범

의 행보다 낮추어서 기 을 설정하는 것도 합리 인 것임.

○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취업제한 리사기업체의 범 를 정하

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은 국가 등을 상 로 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실질 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향력 행사에 따른 사익의 크기

와 비교한 공익 손상의 심 함,비공식 거래나 유착가능성의 정도,규

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행정력 등을 종합해 단해야 할 것임.

○ 이 실 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용실

태일 것임.정부공직자윤리 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에 퇴직후 취업제한규정의 용을

5)공기업 정부산하기 등 공직유 단체까지 취업제한 상 범 를 확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미국 등의 경우 공기업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등 행정기 과 공기업간

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에서,공무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상 기 에 공기업 등

을 포함하는 논의보다는 오히려 공기업 퇴직자의 이해충돌이 있는 사기업체에의 취업을 제

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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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취업제한 리사기업체 취업자 수가 100여명에

불과함.따라서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 하기 해 취업

제한 상 리사기업체의 규모를 늘리는 데 따른 행정력 증가는 크게 문

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① 개선방안 1: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실 이 있는 업체 등으로 강화

○ 우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의 가장 큰 부분이 이른

바 우를 활용한 향력 행사 혹은 로비활동에 있으며,이는 주로

공공기 이 발주하는 물품공 ,용역,공사계약 과정에서 이 지고 있다

는 에 비춰 취업제한 리사기업체의 범 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참여하기 해 ‘등록한 업체’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 한법률에 따른)계약실 이 있는 업체’로 정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음. 시 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계약실 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음.그러나 이와 같은 연간 계약 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에서 고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체의 규

모 회의 범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 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체의 규

모 회의 범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리사기업체의 범 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하여 등록한

업체 혹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계약실 이

있는 업체로 한다.

② 개선방안 2:자본 혹은 외형거래액 한 가지만 충족하면 제한

○ 한편 재와 같이 기업의 자본 과 외형거래액을 기 으로 취업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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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범 를 정한다 할지라도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조건

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의 범 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취업제한 제도의 취

지 퇴색한다는 을 고려해 두 기 한가지만을 충족시키는 -자본

10억원～50억원 이상 - 리사기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두가지

기 의 규모를 하향조정 -자본 10억원,외형거래액 100억원 -할 필요

가 있음.

○ 이 경우 업무 련 해당 군출신 비역 고 장교를 고문 등 임원으로

입하여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무기 개업체와 같은 리사기업체에 한

취업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이는 취업 후 직 련부서의 공직자

와의 등을 지하는 활동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그 폐해를 최소화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의 규모 회의 범 )①법 제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기업

체의 규모는 자본 이 50억원 이상이

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

인 기업체로 한다.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의 규모 회의 범 )①법 제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기업

체의 규모는 자본 이 50억원 이상

이거나 혹은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

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2)취업제한 외 회 조항 삭제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부서의 업무과 한 련이 있는 리사기업체

의 공동이익과 상호 력 등을 하여 설립된 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련 회의 범 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련 통령령은 그 범 를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체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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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회로 정하고 별도로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탁

받아 수행하는 회와 임원을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회는 제외하고 있음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탁받아 수행하는 회와 임원을 국

가기 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하는 회의 경우 부분 리를 목

으로 하기보다 공공사업의 수행이나 특정한 공 목 을 해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라는 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음.

○ 하지만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회는 외 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

음. 재 공익법인은 법률에 의해 임원 선임시 주무 청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지만 공익법인과 민법상 법인과의 경계가 애매모호할뿐더러

공익법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의로 정 에 공익법인설립등에 한법률의

용을 받도록 하거나 임원 선임시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한 이

같은 회의 목 과 성격이 본질 으로 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

력을 해 설립된 만큼 이해충돌의 험성이 훨씬 높을뿐더러 개별

리사기업체를 취업제한 상으로 하면서 이들의 집합체인 회를 일률

으로 제외하는 것은 일 성도 없어 보임.

○ 한 이 같은 취업제한의 외 회조항을 법률의 명확한 임규정 없이

두고 있는 것이 법한가에 해 살펴보아야 함.법률은 원칙 으로

한 직무 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외 으로 공

직자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상 리사기업체 혹은 회의 범 만을 정

하도록 임받았을 뿐인데도 취업제한의 외 회까지를 임의로,그것

도 포 으로 정함으로써 임입법의 범 를 벗어날 소지가 있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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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리사기업체의 범 를 정하는 데 있어 외조항을 두지 않고

다만 공직자윤리 원회가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만을 정한 것과도

다른 것임.

○ 설령 외조항을 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춰 이해충돌에 따른 사익추구가

능성보다 그 공익 성격이 크다는 에서 용인될 수 있으나,이 한

기본 으로는 취업을 승인할 공익 목 이 있다면 공직자윤리 원회의

개별 승인을 받아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하다 할 것

임.

① 개선방안 1:취업제한 외 회의 범 축소

○ 국가기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가 혹은 선임을 승인하

는 회를 취업제한 외 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의 규모 회의 범 )② ------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

를 제외한다.

1.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탁받아 수행하는 회

2.임원을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회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의 규모 회의 범 )② ------

다만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를 탁받아 수행하는 회는 제외한

다

○ 행법상으로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탁받아 수행하는

화와 임원을 국가기 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혹은 선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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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외규정으로 하고 있는데,임원을 국가기 등이 임명하는 것과

이해충돌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공공사무를 탁하는 경우,해당 회는 사 인 이익과 공 인 이

익을 모두 추구하는 입장이 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인 사무

를 임받아 수행한다는 에서,일단 기존과 같이 외를 인정하고,

장기 으로는 이들 기 에 해서까지 모두 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개선방안 2:취업제한 외 회 규정의 삭제

○ 기본 으로 취업제한 외 에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공직자윤

리 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즉 넓게 보면,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공기 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발생 가능하다는 에서 구태여 외조항을 둘 필요는 없음.

현행 개정안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의 규모 회의 범 )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련 회의 범 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리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회로 한

다.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를 제외한다.

1.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를 탁받아 수행하는 회

2.임원을 국가기 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

을 승인하는 회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의 규모 회의 범 )

① (생략)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련 회의 범 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리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회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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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행 외규정을 면 삭제하고, 신 공직자윤리 원회의 승인

을 얻는 경우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회에 의한 사익의 추구와 공익의 수행

○ 재 공직자윤리법상 회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상이 되지만 고지 상은 되

지 않고 있음. 한 외조항으로 인하여 사실상 리를 목 으로 하는 사기업의

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정부사업을 탁하여 처리한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를 들어서 다음이 있음.

○ 즉 한주택건설 회의 경우,주택법 제87조에 근거하여,지난 1988년 6월 정

부권한 탁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건설( 지조성)사업자의 신규등록

수·등록증발 변경사항 수·처리와 주택건설실 확인등 주택사

업 련 각종 행정업무를 행하고 있다.

○ 한건설 회의 경우, 리를 목 으로 하는 건설사들의 회이지만,정

제5조(사업)에 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규정은 지난 2006년 9월

14일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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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업무 련성 단기 의 문제

1. 황

○ 행법상 공직자가 퇴직후 재취업을 함에 있어서 취업이 무조건 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즉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하여 퇴직 공직자가 퇴직 소속하 던

부서의 업무와 한 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음.그리

고 한 업무 련성을 단하는 기 으로서 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6).

-직 는 간 으로 보조 ·장려 ·조성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 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한 검사·감사에 직 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 계되는 업무

6)일본의 경우,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2조에서,이해 계자의 범 를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인허가 등(행정 차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인허가등을 말한다)을 하는 사무,해당 인허가 등

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을 한 사업자 등 는 개인 인허

가 등의 신청을 하려는 것이 명백한 사업자 는 특정 개인

․보조 등을 교부하는 사무,해당 보조 등(보조 등을 직 으로 그 재원의 부 는 일부

로 하는 간 보조 등을 포함)의 교부를 받아 교부의 상이 되는 사무 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는 특정개인,보조 등의 교부신청을 한 사업자 는 특정개인 보조 등의 교부신청

을 하려는 것이 명백한 사업자 등 는 특정개인

․출입검사,감사 는 는 감찰 등을 받는 사업자 는 특정개인

․불이익처분(행정 차법에 규정하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사무,불이익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 불이익처분의 수신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 는 특정개인

․행정지도(행정 차법 제 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사무,행정지도에 의해 실

으로 일정한 작 도는 부작 를 요구받는 사업자 등 는 특정개인

․내각부 는 각성이 소장하는 사무 사업발달,개선 조정에 한 사무,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자 등

․국가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한 사무 혹은 회계법에 규정하는 계약에 한 사무 는 이들

계약에 상당하는 특정법인행정법인의 사무에 계되는 사무,이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이

들 계약의 신청을 한사업자 등 이들 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것이 명백한 사업자 등

․재정법 규정에 따라 필요힌 조정에 한 사무,당해조정을 받는 국가기 .

․일반직 직원의 여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의 정수설정 는 개정에 한 사무,

설정 는 개정을 받는 국가기

․총무성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설치,증감 폐지에 한 심사에 한 사무,심사를 받는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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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윤법 제17조 2항에서 국회, 법원,헌법재 소, 앙선거 리 원회의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리사기업체 사이의 한 련성의

범 를 개별 규칙에 일임하고 있음.

2.문제

1)집행업무 심의 업무 련성 단기

○ 업무 련성 여부를 단하기 하여 제시된 기 들은 부분 집행업무

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즉 직 인 인허가,특허,계약,조세부과 등으

로 한정하고 있음.따라서 이들 이외의 업무에 해서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는 주로 간 리자 이하에

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퇴직후 취업제한의 용 상이 되는 공직자윤

리법상의 등록의무자 에서 상당수가 이 규정을 용을 받지 않도록 하

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즉 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등록의무자에게 용되

도록 하고 있는데,이 등록의무자는 부분 간 리자 이상으로 되어

있음.그런데 이 등록의무자에게 용되는 직무상 업무 련성의 내용들

은 오히려 간 리자 이상인 등록의무자 보다는 등록의무자에서 제외

되는 하 직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용

이 어렵게 되어 있음.



제5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 개선방안․129

○ 특히 이들 기 들과 비교하여 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정책,

감사 등은 동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음으로서 업무 련성의 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물론 이해충돌은 특정 업무를 직 수행하 을 경우 가장

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우리의 행정조직구조와 문화상 특정 업무의

직 인 수행은 물론 간 인 연 성,혹은 인사,정책, 산,감사 등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여도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2)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주요 업무 련성 단기 의 락

○ 업무 련성 여부를 단하기 한 세부 인 기 들은 규칙 등에 임되

어 있음.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업무 련성의 단기

을 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 소규칙,선거 리 원회 규칙,그리고

통령령에 임하고 있음.

○ 법원 헌법재 소의 규칙은 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단기 들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그러나 국회의 경우 아직까지 리

사기업체의 기 이 행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선거 리 원회의 경우에는 아 련 기 을 제시하지 않고 있

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과 련하여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역들,

를 들어서 경찰,검찰,공정거래 원회,재경부 등 련 부처에서의 업

무 연 성 단과 련한 기 들이 락되어 있음.즉 공직자윤리법상으

로는 법 ,검사,경찰,의원 등 다양한 공직자를 취업제한 상이 되도

록 하고 있지만,사실상 이들 업무 특성을 반 한 업무 련성 단기

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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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무 련성 단기

국회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이 있는 경우

법원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 인 이해 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계되는 업무

-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헌법재 소

- 리사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심 사건과 계

되는 업무

-공사 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 계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선거 리 원회 - 련 규정 없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국회의 경우 국회의 특성을 반 한 기 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법원과 헌법재 소의 경우 일부 련

규정이 제시되어 있음.그러나 선거 리 원회의 경우에는 아 련조

항 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임.

○ 한 법원과 헌법재 소는 일부 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그 단

기 이 극히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에 미흡하

다 할 수 있음.

3)포 업무 련성 단기 의 문제

○ 통령령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경우는 물론 각 기 에서 제정한 업무

련성 단기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용될 수 있는 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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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 단기 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이를 기 으로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업무에 해서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를 들어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7호에서는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문제는 “재산

상의 권리”와 “직 인”,그리고 “상당한”이라고 제한하고 있어서,재

산과 련되지 않은 이해충돌,간 인 이해충돌은 용되기 어렵도록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업무 련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하는 문제를 래하 음.즉 행 법

에서는 이해충돌의 용을 매우 제한 으로 하고 있는데,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기본 인 취

지에 어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개선방안

1)공직유 단체 비 리 법인 련기 신설

○ 공직유 단체 비 리법인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의 업무 련성 단기

을 동일하게 용하기는 곤란한 을 감안하여,지도․감독권 련 업

무 심으로 정의된 별도의 업무 련성 단기 을 정립․ 용함.

○ 를 들어서 공직유 단체 비 리법인 업무 련성 단기 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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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직 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업무

2)정책업무와 련된 업무 련성 단기 신설․보완

○ 먼 업무 련성 단기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정책업무와 련된 단

기 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를 들어서,“취업하고자 하는 기 ․업체의 이익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정책의 기획․결정․집행 업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와의 련성의 범 )

①(생략)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

한다.

1-6(생략)

7.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

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

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와의 련성의 범 )

①(생략)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

한다.

1-6(생략)

7.취업하고자 하는 기 ․업체의 이익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의

기획․결정․집행 업무

8.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

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

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혹은 행 포 조항(제32조제2항7호)을 그 로 유지하되,각 기 별로 정

책업무가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운 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다만 아직까지 많은 기 들이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와 련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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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 단기 을 구체 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에서,실효성있는

기 을 기 하는 것은 쉽지 않음.

3)기 별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 련성 단기 보완

○ 앞서의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선거 리 원회 등 다양한 기 들이

사실상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의 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에서,이에 한 기존의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나 혹은 기 체 으로 특정한 분야(혹

은 분야의 기 들)와 포 으로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다

는 에서,이와 같은 경우를 감안한 기 의 설정이 필요함.다만 행 규정

은 부서의 업무를 기 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오히려 다음과 같은 별도

의 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기 체가 특정한 분야와 포 으로 이해 계에 처하고 있는 경우에는,기

내에서의 담당업무와 상 없이 이해 계에 처하고 있는 기 에 한 취

업을 제한함.다음과 같은 경우를 로 들 수 있음.

-감사 련 기 의 퇴직 공무원의 피감 상 기 으로의 재취업

-선거 리 련 기 의 퇴직 공무원의 선거 련 정당으로의 재취업

-기업의 공정거래 감시 련 기 의 퇴직 공무원의 기업으로의 재취업

- 융감독 련 기 의 퇴직 공무원의 융기 으로의 재취업

-기업의 재 을 담당한 법 이 련 기업 는 소송 리인(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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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포 업무 련성 단기 의 보완

○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 7호에 해당하는 포 인 조항과 련하여,“상

당한 향력”의 행사 가능성을 단함에 있어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

에 한정하지 않고 ‘유무형의 이익’까지 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이해충돌은 재산상의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에서,그리고

이해충돌에 있어서의 이해 혹은 유형의 것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도 해당한

다는 에서,이를 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기 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임.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이익과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현행 개정안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와의 련성의 범 )

①(생략)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

한다.

1-6(생략)

7.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

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 인 상당

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리사기업

체와의 련성의 범 )

①(생략)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

한다.

1-6(생략)

7.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이익과 권리에 직 인 상당한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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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국 캐나다

근거법 정부윤리법
공무원의 이해충돌 퇴직후에

한 규정

이해충돌의

용 내용

이해 계자와의 , 리행 등

의 제한

퇴직후 재직 입장에 반하여 기

업,단체 등을 신하는 행동의

제한

이해충돌활동

제한기간

1년- 구 제한까지 역 내용

에 따라서 다양

1년이 기본이며,장 의 경우 2년

이 용됨.
용 상 행정부 공무원,의원,의회직원 등

이해충돌의

단 근거

개인 으로 여한 사안 상당한

이해 계의 존재 등 포 규정
자신의 직 이고 요한 업무

처벌 1년-5년 이하의 징역,벌 형

퇴직

용 규정

퇴직 이해충돌 야기하는 외부

취업의 제안에 한 보고 의무

제한기간의

단축

윤리감독 의 단에 의하여 기간

제한 가능

재직공직자

에 한 용

퇴직후 규정 용을 받는 퇴직자

와 하는 경우 윤리감독 에게

보고 의무

제6장 외국의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 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에 한 련

규정들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가장 큰 차이 은 우리의 경우

와 같이 퇴직후 취업에 있어서 취업의 개념을 통상 여의 수수 등과

련하여 좁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그 개념을 자문 등 다양한 “활동”

까지 폭넓게 확 하여 용하고 있다는 것임.미국의 국의 련 법제

도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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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제한과 련하여,“1989윤리개 법”에 의하여 퇴

직후 활동의 규제가 강화되었음.즉 동법에서는 퇴직후 활동규제와 련

하여,미국법 18권의 207조를 다음에 정리하는 바와 같이 개정하도록

하 는데,이 제도들은 지난 199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음.

○ 그리고 동규정의 반시,미국법 18권 216조에 따라서 처벌(title18

Crimesand CriminalProcedure/ part1-crimes/ chapter11-

bribery,graft,and conflict of interest/ sec 216.penalties and

injunctions)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미국 법 18권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을 심으로 정리하 음.

1)행정부와 기타 부서의 료와 피고용인에 한 제한

○ 구 제한과 2년의 제한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1)특정 사안의 리행 (representation)에 한 구 제한

○ 미합 국의 행정부(미합 국의 독립 기 포함)와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료 피고용인(정부의 특별 피고용인 포함)이 미합 국과 컬럼비아

특별지구에서의 고용이나 근무가 종료된 후,다른 사람을 신하여 다음

과 같은 안건과 련하여 미합 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부서,기 ,

법원 는 군법정의 료 는 피고용인에게 (미합 국이나 컬럼비아 특

별지구를 제외한)고의 으로 향력을 행사하기 해 근 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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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미합 국 는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 계를

갖고 있을 경우,

(B)그 료 는 피고용인이 개인 으로 상당 부분 료 는 피고용인으

로서 개입되었고,

(C)특정한 사람 는 사람들이 가담 시 에 개입되었을 경우

(2)공무 수행과 련된 특별 사안에 한 2년 제한

○ 미합 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에서의 근무가 종료된 지 2년 이내이내

(1) 에 따라 제약을 받는 자가 고의 으로,미합 국이나 컬럼비아 특별

지구의 부서,기 ,법정,군법회의의 피고용인 는 료에게 다음의

특정 사안과 련하여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 는 컬럼비아 특별

지구 제외) 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근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A)미합 국 는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 계를

갖는 사안;

(B)개인이 료 는 피고용인으로써 개인 으로 그리고 깊히 여한 사안;

(C)미결 인 시 에 특정 당사자 는 당사자들이 개입된 사안;

(3)제한의 상세설명.—(1) 과 (2)의 제약은 다음과 같이

(A)미합 국의 행정부의 료 는 피고용인(독립 기 포함)이 특

정인을 신하여 미합 국의 부서,기 ,법정,군법회의의 료

는 피고용인에게 근하는 경우, 는 미합 국이 당사자이거

나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일 경우;그리고

(B)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료 는 피고용인이 특정인을 신하여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부서,기 ,법정,군법회의의 료 는 피

고용인에게 근을 한 경우, 는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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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일 경우에만 용된다.

2)지원과 조언에 한 1년간의 제한

○ 앞서의 1)의 (1)의 제한을 받는 미합 국 행정부의 직 료 는 피고

용인이나 입법부의 직 료이거나 피고용인, 직 의원 미합 국과

의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의 1년 이 에 미합 국을 신하여 개인 으

로 진행 인 무역 는 조약 교섭에 상당 부분 개입하고 그러한 무역

는 조약 교섭과 련한 정보에 해 근할 치에 있었으며,그 정보

가 5장의552조에 의거하여 설이 면제되고,그 면제를 해당 부 는 기

이 지정하고,이러한 사항에 해 사람이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근거로 고의 으로 (미합 국을 제외한)진행 인 무역

는 조약 교섭과 련하여 미합 국과의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에서 1

년 이내에 특정인을 돕거나, 표하거나,충고를 해서는 안된다.이 부조

을 반하는 자는 이 장의 216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여기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무역교섭”은 통령이 무역과 경쟁에 한 총 법 (OmnibusTrade

andCompetitivenessActof1988)의 1102조에 따른 무역 정을 한

교섭을 의미하며,그 결정을 내리기 이 에 한 행동은 제외된다.

(B)“조약”은 통령이 체결하는 국제 정을 말하는데 이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행정부와 독립기 의 고 료에 한 1년 제한

○ 앞부분의 1)과 2)에서 명시한 제한에 추가하여 미합 국 행정부(독립 기

포함)의 료 는 피고용인(정부의 특별 피고용인을 포함하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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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에서 1년 이내에,고의 으로 (미합 국 제외)

특정인을 신하여 향력을 행사하기 해,그의 근무가 종료된 시 으

로부터 1년 이내 그가 근무한 부 는 기 의 료 는 직원에게 공

인 행동을 요구하는 사안과 련하여 근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따

라 처벌을 받게 된다.

○ 의 제한은 고용 종료시 으로부터 1년이 에 근무한 기간이 60일 이하

일 경우에 정부 특별 피고용인에게는 용되지 않는다.

○ 부서 는 기 의 요청에 따라,정부윤리 사무국(OfficeofGovernment

Ethics)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i)직책에 한 제한이 부 는 기 이 그 직책을 수행할 인력

을 충원하는데 불필요한 고충을 래하고,

(ii)제한을 철회함으로써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낳지 않을 경우.

4)행정부와 독립 기 의 고 공무원에 한 제한

○ 앞의 10,2)의 제한 사항과 더불어—

(A)미합 국의 부통령의 직책에 있는 자,

(B)미합 국(독립기 포함)의 행정부 내에 고용되어 행정체계(Executive

Schedule) I 에 해당하는 을 받거나, 통령실에 고용되어 행정체

계(ExecutiveSchedule)II 에 해당하는 을 받는 자, 는

(C) 통령이 3장 105조(a)(2)(A)에 따라 고용을 하거나 부통령이 3장 106조

(a)(1)(A)에 따라 고용한 자,

그리고 그 직책에서의 임무가 종료된지 1년 후 미합 국 행정부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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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용인이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2)에서 설명한 사

람에게 고의 으로 향력을 행사하기 하여 근하는 자는 이 장의 216조

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 근해서는 안되는 사람 – (1) 의 (A),(B)와 (C)에서 설명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근할 경우 문제시되는 사람(I에서 언 했듯이)은 다음과

같다

(A)미합 국 정부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시 에서 1년 이내 근무했던 부

는 기 의 료 는 피고용인, 한

(B)5장의 5312,5313,5314,5315 는 5316조에 게제된 행정부 직책에 임

명된 자.

5)국회의원과 입법부 료 피고용인에 한 제한

○ 국회의원이거나 상하원에 피선된 료이자 의원직을 떠난 지1년 이내에

고의 으로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을 제외한)상하원의 의원, 료,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B) 는 (C)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근을 할 경우 본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A)에 명시된 사람으로 직 상하원이 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

람은 국회의원, 료 는 피고용인,그리고 의회 입법 사무국의 피

고용인.

-(A)에 명시된 사람으로 직 피선 료가 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근무지 던 국회의 상하원의 의원, 료,피고용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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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 으로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을 제외한)상하원의 의원, 료,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근을 할 경우 이 장의216조에 따

라 처벌을 받는다.

-(A)에서 명시된 사람으로 직 피고용인이 근할 경우 문제가 되

는 사람은—

(i)피고용인의 고용주 던 상하원 의원; 한

(ii)그 상하원 의원의 모든 피고용인.

○ 원회 직원(committeestaff)으로서,의회 원회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 으로 특정인을 신하여

(미합 국 제외)의회 의원, 료 는 피고용인이 공무원의 직권을 발휘

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원회 소속 의원, 원회의

피고용인 는 계 종료 시 의 해의 원회 소속 의원에게 향력을

행사하기 하여 근할 경우 이 조항의 조216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의회 지도부(leadershipstaff)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 으로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 제외)

의회의 의원, 료,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근을 할 경우

본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A)에서 명시한 사람으로 직 피고용인이 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

람은 다음과 같다:

(i)하원의 지도부의 직 피고용인의 경우 하원의 지도부의 모든 의원과 하

원 지도부의 모든 피고용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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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상원의 지도부의 직 피고용인의 경우 상원의 지도부의 모든 의원과

상원 지도부의 모든 피고용인.

○ 의회의 기타 입법 사무국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으

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 으로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을 제외한)

그 사무국의 료 는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

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근을 할 경

우 본 장의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6)처벌 지 명령(18U.S.C.§216)

○ (a)조 203,204,205,207,208 는 209에 따른 반에 한 처벌은 다음

과 같다:

(1) 반 행 에 가담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본 장에서 명시하는

벌 형 는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2) 반 행 에 계획 으로 가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본 장

에서 명시하는 벌 형 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 법무부 장 은 미합 국의 해당 지방 법원에서 203,204,205,207,208

는 209조를 반하는 자에 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증거가

확실하여 반 행 가 입증되었을 경우에,피고인에게 각 반 사항에

해 $50,000이하의 민사처벌(civilpenalty), 는 반 행 에 한 댓가

로 받은 품에 상응하는 벌 액수가 많은 쪽의 벌 을 부과한다.

이 부조에 따른 민사처벌(civilpenalty)의 부과는 미합 국 는 특정인

에게 법 으로 효력을 갖는 기타 형사 는 민사상의 법령, 습법, 는

행정 교정법(administrativeremedy)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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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미국과 비슷하게 비교 정교하게 이해충돌의 방지를

하여 퇴직후 활동의 제한에 한 규정을 두고 있음.이와 련하여 가장

요한 법으로서 “ConflictofInterestandPost-EmploymentCodefor

PublicOfficeHolders”(2004년 재)가 있음.여기에서는 이를 심으로

캐나다에서의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1)이해충돌방지제도의 목 과 원칙

○ 동법 part1(목 과 원칙)에서는 공무원을 한 이해충돌 퇴직후 윤리

의 목 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4개의 목 (d)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 강령의 목 은...다음과 련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부내 의사결정

에 있어서 공 신뢰성을 제고하기 한 것으로서,공무원의 사익과 공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발생하게 되는 공

익에 있어서의 갈등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제시된 11개의 원칙 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사익 :공직자는 이 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활동에 의하여 특별히 그리고 심각하게 향을 받는 사익을 가

져서는 안 된다,

-공익 :따라서,공직 임용에 있어서,공직자는 발생하는 실질 ,잠재 ,

외견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사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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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하여야 한다.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갈등이 공직자의 사익과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사이에 발생하면,그 갈등들은 공익이 우선하는 방

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퇴직후(post-employment):공직자는 공직을 떠난 후에,자신의 이 의

공직을 부 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행동(act)해서는 안된다.

2)퇴직후 수규정

○ 동규정의 Part 3에서는 공직자가 퇴직후 수해야 할 규정

(post-employmentcompliancemeasures)들을 크게 2가지로 나 어서

제시하고 있음

◇ 공직을 떠나기 에 용되는 내용

(1)공직자는 외부 고용계획이나 제안에 의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의 추구

가 향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2)공직자는 공직자를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외부고용

의 제안에 해서 윤리감독 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외부 고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공직자는 즉각 서면으로 자신의 감독자

는 물론 윤리감독 에게 그 제안의 수용을 알려야 한다.공직자가 미래

의 고용주와의 요한 공식 업무 계에 처해있다고 윤리감독 에 의

하여 단되는 경우에,공직자는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공직자는 다음의 경우에 제안 수용을 한 알려야 한다.

-장 이나 수상의 경우

-추 원 서기장이나 부기 장의 경우

-각 부의 상근직 공무원들,각 원회의 상근직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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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처 직원들

◇ 공직을 떠난 후에- 지되는 활동

(1)퇴직 공무원은 정부가 한 당사자가 되는 특정한 지속 인 처리,거래,

상 등에 연계되어 있는 특정인,상업주체, 회나 단체를 신하여 혹은

한 행동을 함으로서 입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2)퇴직 공무원은 자신의 고객에게 자신이 공직자로 재직하 던 혹은 자신

들이 직 이고 실질 인 계를 갖고 있는 부서의 로그램이나 정책

과 련되어 있는 공공은 활용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하여 조언을 주어

서는 안된다.

3)제한과 제한의 단축 등

○ 2년 기간이 용되는 장 을 제외하고,본 규정 29조에 속하는 퇴직 공

무원들은 공직을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다음을 하여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음.

(1)공직을 떠나기 1년 에 직 으로 그리고 요하게 공 으로 처리하

던 업무와 련되는 자리에 임용되는 것이나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것

(2)(a)퇴직 1년 담당하 던 업무와 련되는 일에 한 표 혹은

보상에 한 것

(b)기타

○ 공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윤리감독 을 제한을 단축 혹은 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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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2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한의 단축 혹은 면제를 결정하기 하여,

윤리감독 은 면제나 단축으로 인한 공익이 제한으로 인한 공익보다 우

월한지를 결정하여야 함.고려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포

함되어 고려되어야 함.

(a)공직에서 공직자의 서비스가 종료되었던 상황

(b)공직자나 퇴직 공직자의 일반 인 임용 기

(c)공직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정부에 한 요성 정도

(d)공직자가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서 사부문으로의 빠른 이동의 소망성

(e)새로운 고용주가 퇴직 공직자를 고용함으로서 얻게 되는 부당한 이익

의 정도

(f)퇴직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갖고 있었던 권 나 향력 정도

(g)다른 사례의 처리

4)기타

○ 분리 약(exitarrangement)을 규정하고 있는데,이것은 공직자가 공직에

서 완 히 벗어나기 에,윤리감독 은 이들에게 퇴직후 수규정에

해서 잘 알려주어야 함을 의미함.

○ 그리고 퇴직후 수규정의 용을 받는 퇴직 공직자와 공식 거래를 해

야 하는 공무원은 윤리감독 에게 이러한 거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보고를 받은 윤리감독 은 즉각 퇴직 공직자가 퇴직후 수규정을 수

하고 있는지를 단하여야 함.

○ 공무원은 거래에 있어서 퇴직 공직자 수규정 하에 공직자와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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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취업제한 기간은 일반 으로 1년이며,장 의 경우 2년임.퇴직

1년 의 직 이고 요한(directand significantofficialdealings)

공 거래와 련된 활동(소속기 을 상으로 하는 리 활동 포함)을

제한하고 있음.

3.호주

○ 호주의 경우,퇴직후 취업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규정이 공무원법(Public

ServiceAct)등 련법률들에 되어 있지 않음.때문에 공직 퇴직후 용

되는 일정기간의 ‘냉각기(cooling-off)"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공직을 떠난 후,취업 등을 통하여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폭로

하거나 혹은 사용하는 것에 한 법 인 제한은 존재함.때문에 비록 퇴

직후 이해충돌의 방지를 한 취업에 제한에 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련 정보의 노출과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퇴직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

돌을 방지하고자 함.

○ 일반 으로 공직과 사기업간의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음.그 지

만 공직 사임후 사기업에 취업함에 있어서,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피

하기 한 합리 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148․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정책제언․149

제7장 결론 정책제언

○ 국가발 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 과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아직까지도 발 국가 속성을 상당 수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함.

○ 때문에 공직자가 어떠한 수 의 윤리의식을 갖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

이 매우 요함.공직윤리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기반이 됨.특히 최근 들어와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신뢰성,

투명성은 곧 윤리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한 핵심의 하나가 바로 이해충돌의 회

피라고 할 수 있음.공직윤리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이해충돌에

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에서,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임.

○ 이해충돌은 다양한 역에서 발생하며,특히 퇴직후 이해충돌의 문제

은 최근까지 요하게 인식되지 못하 지만,어느 이해충돌의 문제보다

도 공직윤리의 확보와 국민신뢰의 제고를 해서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재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하여 공직자윤리법상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특히

기존의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근간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에서 구조

인 한계를 갖고 있음.

○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의 문제가 방지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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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퇴직후 “취업”의 제한이 아닌 “활동”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함.이해충돌은 취업과 련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임.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

이 공직자의 취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에서 오히려 공직

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럴 경우, 행과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 을 매년 일일이 열거할 필

요가 없음.즉 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매년 고시해야 하지만,활동으로 제한할 경우 구

태여 이와 같은 상기 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한 이해충돌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직무 련성이 무 좁게 규정되

어 있음.특히 실무자 심으로 직무 련성 기 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상 으로 상 직 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 비추어 보면 비 실 이라고 할 수 있음. 실 인 필요성도 있지

만,이해충돌의 발생은 직 과 상 없이,그리고 열거된 직무와 상 없이

발생가능하다는 에서,이룰 포 인 규정으로 확 하는 것 필요함.

○ 그러나 이와 같이 강화할 경우, 실 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다는 에서, 행 공직자윤리 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폭 강화해야 할 것임. 재 우리나라에는 2005년 12월 재 271개의 공

직자윤리 원회가 설치,운 되고 있음.

○ 원장과 부 원장을 포함하여 9인(시군구는 5인)의 원으로 구성하되,

5인(시군구는 3인)의 원은 법 ,교육자,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비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

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여 히 공직자윤리 원회의 심사 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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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무원이 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요성이 지속 으로 증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 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 되

고 있으며,사실상 행정기구에 속되어 운 되고 있다는 에서,엄정하

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본고에서 제시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한 각종 개선방안도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 원회가 제 로 설치,운 될 수 있을 때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에서,공직자윤리 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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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미국 윤리개 법상 이해충돌 방지를 한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18U.S.C.§207 직 료,피고용인 입사법부의 선출직공무원에 한

제한

(a)행정부와 기타 부서의 료와 피고용인에 한 제한

(1)특정 사안의 리행 (representation)에 한 구 제한

미합 국의 행정부(미합 국의 독립 기 포함)와 컬럼비아 특별지구

의 료 피고용인(정부의 특별 피고용인 포함)이 미합 국과 컬럼

비아 특별지구에서의 고용이나 근무가 종료된 후,다른 사람을 신

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과 련하여 미합 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

의 부서,기 ,법원 는 군법정의 료 는 피고용인에게 (미합

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를 제외한)고의 으로 향력을 행사하기

해 근 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A)미합 국 는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 계를 갖고 있을 경우,

(B)그 료 는 피고용인이 개인 으로 상당 부분 료 는

피고용인으로서 개입되었고,

(C)특정한 사람 는 사람들이 가담 시 에 개입되었을 때이

다.

(2)공무 수행과 련된 특별 사안에 한 2년 제한

미합 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에서의 근무가 종료된 지 2년 이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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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에 따라 제약을 받는 자가 고의 으로,미합 국이나 컬럼비

아 특별지구의 부서,기 ,법정,군법회의의 피고용인 는 료에게

다음의 특정 사안과 련하여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 는 컬럼

비아 특별지구 제외) 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근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A)미합 국 는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 계를 갖는 사안;

(B)개인이 료 는 피고용인으로써 개인 으로 그리고 깊히

여한 사안;

(C)미결 인 시 에 특정 당사자 는 당사자들이 개입된 사

안;

(3)제한의 상세설명.—(1) 과 (2)의 제약은 다음과 같이

(A)미합 국의 행정부의 료 는 피고용인(독립 기 포함)이 특

정인을 신하여 미합 국의 부서,기 ,법정,군법회의의 료

는 피고용인에게 근하는 경우, 는 미합 국이 당사자이거

나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일 경우;그리고

(B)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료 는 피고용인이 특정인을 신하여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부서,기 ,법정,군법회의의 료 는 피

고용인에게 근을 한 경우, 는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인

거나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일 경우에만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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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원과 조언에 한 1년간의 제한

(1)일반사항—(a) (1)의 제한을 받는 미합 국 행정부의 직 료

는 피고용인이나 입법부의 직 료이거나 피고용인, 직 의원

미합 국과의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의 1년 이 에 미합 국을

신하여 개인 으로 진행 인 무역 는 조약 교섭에 상당 부분 개

입하고 그러한 무역 는 조약 교섭과 련한 정보에 해 근할

치에 있었으며,그 정보가 5장의552조에 의거하여 설이 면제되고,

그 면제를 해당 부 는 기 이 지정하고,이러한 사항에 해 사

람이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근거로 고의 으로

(미합 국을 제외한)진행 인 무역 는 조약 교섭과 련하여 미합

국과의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에서 1년 이내에 특정인을 돕거나,

표하거나,충고를 해서는 안된다.이 조를 반하는 자는 이 장의

216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2)용어 정의 –

(A) “무역교섭”은 통령이 무역과 경쟁에 한 총 법

(OmnibusTrade and CompetitivenessActof1988)의

1102조에 따른 무역 정을 한 교섭을 의미하며,그 결정

을 내리기 이 에 한 행동은 제외 된다; 한

(B)“조약”은 통령이 체결하는 국제 정을 말하는데 이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c)행정부와 독립기 의 고 료에 한 1년 제한

(1)제한— (a)와 (b)에서 명시한 제한에 추가하여 (2) 에서 언 한

미합 국 행정부(독립 기 포함)의 료 는 피고용인(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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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피고용인을 포함하여)이면서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에서 1

년 이내에,고의 으로 (미합 국 제외)특정인을 신하여 향

력을 행사하기 해,그의 근무가 종료된 시 으로 부터 1년

이내 그가 근무한 부 는 기 의 료 는 직원에게 공 인 행

동을 요구하는 사안과 련하여 근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따

라 처벌을 받게 된다.

(2)제한이 용되는 사람들 –(A)(1)다음 사람에게 용된다((d)의

제약을 받는 자가 아닌 경우)—

(i)5장 53 의 II에 따르거나 이에 명시된 료 체계에

따라 고용된 자;

(ii)clause(i)에서 언 하지 않는 직책에 고용되고 이에

한 기본 료가 5장의 5302조에 의거한 지역 기

반 료 조정을 제외하고( 는 통령의 궐 기간에

의거한 한 조정)고 행정 근무체계(Senior

ExecutiveService)5 의 기본 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iii)3장의 105조(a)(2)(B)에 따라 통령이 고용하거나 3

장의 106조(a)(1)(B)에 따라 부통령이 고용한 자;

(iv)(37장의 201조에 따라)지 가 O‐7이상의 체

계를 따르는 군경의 역 임명 료;

(v)5장의 37 에 따라 민간 기 에서 기 으로 배치받

은 자;

(B)(1) 은 그의 고용 종료시 으로부터 1년이 에 근무한 기간이

60일 이하일 경우에 정부 특별 피고용인에게는 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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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부서 는 기 의 요청에 따라,정부윤리 사무국(Officeof

GovernmentEthics)책임자은(ii) 는 (A)에 나타나는 그서 부

는 기 의 직책 는 직책분류와 련하여 (1)의 제한을 철

회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i)직책에 한 제한이 부 는 기 이 그 직책을 수행

할 인력을 충원하는데 불필요한 고충을 래하고,

(ii)제한을 철회함으로써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낳지 않을 경우.

(d)행정부와 독립 기 의 고 공무원에 한 제한

(1)(a)와 (b)의 제한 사항과 더불어—

(A)미합 국의 부통령의 직책에 있는 자,

(B)미합 국(독립기 포함)의 행정부 내에 고용되어 행정체계

(ExecutiveSchedule) I 에 해당하는 을 받거나, 통

령실에 고용되어 행정체계(ExecutiveSchedule)II 에 해당

하는 을 받는 자, 는

(C) 통령이 3장 105조(a)(2)(A)에 따라 고용을 하거나 부통령

이 3장 106조(a)(1)(A)에 따라 고용한 자,

그리고 그 직책에서의 임무가 종료된지 1년 후 미합 국 행정부의

료 는 피고용인이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2)에서

설명한 사람에게 고의 으로 향력을 행사하기 하여 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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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장의 216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2) 근해서는 안되는 사람 – (1) 의 (A),(B)와 (C)에서 설명한 직

책에 있는 사람이 근할 경우 문제시되는 사람(I에서 언 했듯

이)은 다음과 같다—

(A)미합 국 정부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시 에서 1년 이내

근무했던 부 는 기 의 료 는 피고용인, 한

(B)5장의 5312,5313,5314,5315 는 5316조에 게제된 행정

부 직책에 임명된 자.

(e)국회의원과 입법부 료 피고용인에 한 제한—

(1)국회의원 선출 료—

(A)국회의원이거나 상하원에 피선된 료이자 의원직을 떠난

지1년 이내에 고의 으로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을

제외한)상하원의 의원, 료,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 직

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B)

는 (C)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근을 할 경우 본 장의216

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A)에 명시된 사람으로 직 상하원이 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료 는 피고용인,그리고 의회

입법 사무국의 피고용인.

(C)(A)에 명시된 사람으로 직 피선 료가 근할 경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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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는 사람은 근무지 던 국회의 상하원의 의원, 료,

피고용인이다.

(2)비서진 –(A)의회 의원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 으로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

을 제외한)상하원의 의원, 료,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

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B)에서 명시

한 사람에게 근을 할 경우 이 장의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A)에서 명시된 사람으로 직 피고용인이 근할 경우 문

제가 되는 사람은—

(i)피고용인의 고용주 던 상하원 의원; 한

(ii)그 상하원 의원의 모든 피고용인.

(3) 원회 직원(committeestaff)-의회 원회의 피고용인으로서 고

용 계가 종료된 시 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 으로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 제외)의회 의원, 료 는 피고용인이 공무원

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련하여 원회

소속 의원, 원회의 피고용인 는 계 종료 시 의 해의

원회 소속 의원에게 향력을 행사하기 하여 근할 경우 이

조항의 조216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4)지도부(leadershipstaff)–(A)의회 지도부(leadershipstaff)의 피

고용인으로서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

의 으로 특정인을 신하여(미합 국 제외)의회의 의원, 료,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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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근을 할 경우 본 장

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A)에서 명시한 사람으로 직 피고용인이 근할 경우 문

제가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i)하원의 지도부의 직 피고용인의 경우 하원의 지도

부의 모든 의원과 하원 지도부의 모든 피고용인;

한

(ii)상원의 지도부의 직 피고용인의 경우 상원의 지도

부의 모든 의원과 상원 지도부의 모든 피고용인.

(5)기타 입법 사무국—(A)의회의 기타 입법 사무국의 피고용인으로

서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 으로 특

정인을 신하여(미합 국을 제외한)그 사무국의 료 는 피고

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

안과 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근을 할 경우 본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A)에서 명시한 사람으로 직 피고용인이 근할 경우 문

제가 되는 사람은 그 피고용인이 근무했던 의회 입법 사무국의

료들 피고용인이다.

(6)제한에 한 제한 -(A)(2),(3)그리고 (4)의 제한 사항은 직 피

고용인의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으로부터 1년 이 의 근무기간이

최소한 총 60일이상 이고,이에 한 기본 이 고용인이었던 상하

원 의원의 기본 의 7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만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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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의 제한 사항은 직 피고용인의 고용 계가 종료된 시

으로부터 1년 이 의 근무기간이 최소한 총 60일이상 이고

근무책의 기본 여률이,5장 5302조에 의거한 지역에 따른

여 조정과 상 없이( 는 통령의 궐 기간에 의거한

한 조정),고 행정 체계(seniorexecutiveservice)5 의 기본

과 같거나 이보다 많을 경우에 용된다.

(7)용어 정의—

(A)“연방의회 원회”는 상임 원회,공동 원회,특별 원

회를 포함한다;

(B)“의회의 피고용인”은 상원 는 하원의 피고용인을 일컫는

다;

(C)“하원의 피고용인”은 하원의 사무 이 을 지 하는 하

원의 피고용인,하원 원회의 피고용인,의회 공동 원회

의 피고용인과 하원 지도부의 피고용인을 일컫는다.

(D)“상원의 피고용인”은 상원의 총무가 을 지 하는 상원

의원의 피고용인,상원 원회의 피고용인,의회 공동 원

회의 피고용인과 상원 지도부의 피고용인을 일컫는다

(E)사무 채용 산(clerkhireallowance)에 따라 하원 의원

의 피고용인으로 고용된 자는 하원 의원의 피고용인으로

간주한다;

(F)상원 의원의 사무실 내 직책에 고용된 자는 상원 의원의

피고용인으로 간주한다

(G)“의회의 기타 입법 사무국의 피고용인”이라 함은 의회

선국(ArchitectoftheCapitol),미합 국 식물원,일반 회

계국,정부 인쇄국,의회 도서 ,기술평가 사무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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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국,특허청(Royaltytribunal),미합 국 수도 경찰,그리

고 이 의 (1),(2),(3)과 (4)에서 다루지 않은 사법부 소

속의 기타 기 는 사무국의 료 는 피고용인을 일

컫는다;

(H)“하원 지도부의 피고용인”이라 함은 (L)에서 설명한 하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의 사무실에 고용된 피고용인과 하원

의 모든 선출 소수인종 피고용인을 일컫는다;

(I)“상원 지도부의 피고용인”이라 함은 (M)에서 설명한 상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의 사무실에 고용된 피고용인을 일컫

는다;

(J)‘의회 의원’은 상하원의 원원을 일컫는다;

(K)“하원 의원”은 하원 의원, 의원7),상주 표8)를 의미한

다.

(L)“하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은 하원의 의장,다수당 표,

소수당 표,다수당 총무,소수당 총무,민주당 운 원

회 원장,다수당 원내 총무,소수당 원내총무,민주당 간

부회의의 의장 부의장(chairmanandvicechairmanof

theDemocraticcaucus),공화당 회의의 의장 부의장,공

화당 연구 원회의 회장을 일컫는다 ( 한 1989년의 윤리

개정법의102조 (a)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도입된 유사한 직

책도 이에 해당한다).

(M)“상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은”상원의 부통령, 통령 당

선자(protempore),부통령 당선자(protempore),다수당

표,소수당 표,다수당총무,소수당총무,다수당회의

(ConferenceoftheMajority)의 의장과 총무,소수장 회의

(COnfereneoftheMinority)의 의장과 총무,다수당 정책

7)발언  나 표  없 . (푸에르토리코) 

8)결  없는 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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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원장 공동 원장,소수당 정책 원회의

원장 공동 원장을 일컫는다( 는 1989년의 윤리개정

법의102조(a)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도입된 유사한 직책도

이에 해당한다).

18U.S.C.§216처벌 지 명령

(a)조 203,204,205,207,208 는 209에 따른 반에 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반 행 에 가담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본 장에서 명

시하는 벌 형 는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2) 반 행 에 계획 으로 가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본 장에서 명시하는 벌 형 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

게 된다.

(b)법무부 장 은 미합 국의 해당 지방 법원에서 203,204,205,

207,208 는 209조를 반하는 자에 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증거가 확실하여 반 행 가 입증되었을 경우에,피

고인에게 각 반 사항에 해 $50,000이하의 민사처벌(civil

penalty), 는 반 행 에 한 댓가로 받은 품에 상응하는

벌 액수가 많은 쪽의 벌 을 부과한다.이 부조에 따른 민

사처벌(civilpenalty)의 부과는 미합 국 는 특정인에게 법 으

로 효력을 갖는 기타 형사 는 민사상의 법령, 습법, 는 행

정 교정법(administrativeremedy)를 배제하지 않는다.



164․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165

<참 고 문 헌 >

법제처(1993).주요 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 계법.

부패방지 원회(2004).비 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윤태범(2004).공직윤리 확보를 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방안(한국행정

학회,춘계학술 회 발표논문).

---------(2003).공직자 윤리법의 문제 과 개정방향(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

회,4월 25일).

---------(2002).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부패방지 원회 공

청회 주제발표논문)

이재명(2005).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장유식(2002).주식로비를 근 한 공직자 주식취득 규제방안.참여연 공개

토론회 발표.

참여연 (200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한국법제연구원(2003).부패방지 련법제의 체계정비 연구.

행정자치부(200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AcademicPress(1998).EncyclopediaofAppliedEthics.

Anechiarico,Frank,JamesB.Jacobs.(1996).ThePursuitofAbsoluteIntegrity.

Chicago:TheUniv.ofChicagoPress.

Atkinson,MichaelM.& MaureenMancuso.(1992).Edictsand etiquette:

Regulating conflictofinterestin Congressand the House of

Commons.CorruptionandReform.7.pp.1-18.

Bowman,JamesS.(2001).From CodeofConducttoCodeofEthics.in

TerryL.Cooper(2001).HandbookofAdministrativeEthics.Marcel.

Davis,Michael.(1998).ConflictofInterest.in Academic Press (1998).

EncyclopediaofAppliedEthics.

Hallgarth, Matthew W.(1998). Consequentialism and Deontology.



166․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EncyclopediaofAppliedEthics.AcademicPress.pp.609-621,

Hondeghem,Annie.(1998).Ethics and Accountability in a Context of

GovernanceandNewPublicManagement.IOSPress.

Langseth,Petter,RickStapenhurst& JeremyPope.(1997).TheRoleofa

nationalIntegrity System in Fighting Corruption.EDI(Economic

DevelopmentInstituteofTheWorldBank)WorkingPapers.400/142.

OECD.(2003).ManagingConflictofInterestinthePublicService.

------.(2000).TrustinGovernment.

------(1996).EthicsinthePublicService:CurrentIssuesandPractice.

Plant,JeremyF.(2001).CodeofEthics.inTerryL.Cooper(2001).Handbook

ofAdministrativeEthics.Marcel.

Pritchard,Jane.(1998).CodeofEthics.in EncyclopediaofAppliedEthics.

AcademicPress.527-34.

Roberts,RobertN.(2001).EthicsinU.S.Government.GreenwoodPress.

Roberts,RobertN.,& Marion T.Doss,Jr.(1992).PublicService and

Private Hospitality:A Case Study in FederalConflict-of-Interest

Reform,PAR.52:260-270.

Rohr,J.A.(1998).PublicService,Ethics&ConstitutionalPractice.Kansas.

Thompson,DennisF.(1987).PoliticalEthicsandPublicoffice.HarvardUniv.

Press.

U.S.HouseRe.(1992).EthicsManual.

U.S.OGE.(2003).CompilationofFederalEthicsLaws.

-------------(1999).StandardsofEthicalEmployeesoftheExecutiveBranch.

-------------(1996).PublicFinancialDisclosure:AReviewer'sReference.

U.S.Senate.(1978).Memorandum.

----------------(2003).RulesofCommitteeonStandardsofOfficialConduct.

----------------(2003).SenateEthicsManual.


